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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2011 방송편성백서 및 사안별 편성현황 분석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내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자별 또는 매체별로 다양한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들의 의무편성 비율 준수 실태를 점

검하는 한편, 정기적인 편성 현황 분석을 통하여 규제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송사업자들의 편성 

현황에 관한 분석 및 연구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 그 결과가 축적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정책을 정비해나가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동시에, 최근 급변하는 방송환경은 전반적인 편성 현황 분석 외에도 편성과 관련된 중

요한 이슈를 수시로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시의적절한 대비방안과 정책

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를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2010년 중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프로그

램 편성 현황을 관련된 편성규제별로 정리 ․ 분석하는 한편, 몇 가지 주요한 편성 사안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편성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전 연도

에 수행되던 방송사업자 편성백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편성규정들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정책의 중요한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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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주된 분야 프로그램 편성

비율,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 제작 프로

그램 편성비율, 특정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규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접근권과 관련되어 있는 시청자 및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본 방송 프로그

램이 아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관한 편성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방송 역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2010년 중 방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성 관련 

의무비율을 위반한 사례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는 일차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전파관리소와 방송통신위

원회에 제출하는 편성현황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프로그램 편수가 

아닌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사안에 따

라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방송편성 정책 정비 및 개선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으로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과 지역민방의 프로그램 자체제작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선

정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한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수준을 넘어선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실제 프로그램 방송시간대와 프로그램 장르도 

살펴보았다. 보고서의 부록으로는 편성과 관련된 방송법령 및 고시를 첨부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모두 오락프로그램을 50% 이내로 편성했으나, 주 시청

시간대만 국한해서 보면 60%이상 편성한 사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방송분

야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전문방송사업자의 경우, ATV, 서울경제 TV가 규

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의 경우, 9개 지역민방 지상파 TV는 

모두 월별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다.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의 경우, 대부분의 지상파 사업자들은 의무기준인 80%

를 상회하는 90% 이상의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는 SO와,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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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역시 매분기 50% 이상을 편성하고 있었다. 매분기 국내 제작물을 40%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PP(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전문편성 PP는 연간 40% 이상)의 경

우에는 위반사업자가 없었으나 전문편성 라디오의 경우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

우도 있었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경우, 모든 방송사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었다. 

1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보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미국

에서 수입한 영화가 가장 많았으나, 지상파 3사 모두 의무비율을 준수한 반면, PP의 경우 

영화의 경우 인디필름 채널에서 각각 영화와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및 기대효과

이 보고서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편성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련 편성정책

을 정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가령,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정은 2000년 이후 

지상파 방송 3사가 의무편성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90% 이상의 수준에서 국내 제작물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예로는, 특정 국가의 

제작물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이 

있다. 수치상으로는 1개 국가 제작물에 대한 집중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

나, 실제로는 유럽의 경우 대부분 프랑스 영화이고 아시아는 홍콩, 나머지는 미국 영화이

며,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본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성이 충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 힘들지

만, 이는 동시에 헐리우드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이 지배적인 해당 시장구조를 반영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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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Broadcasters Programming Report 2011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annual report analyzes various broadcasters' programming in terms of several key 

areas and categories prescribed by the Korean Broadcasting Law and the related admini-

strative regulations. The results allow us to assess the level of compliance by the current 

broadcasters and then, can be utiliz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ming 

policy, and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Broadcaster’s programming was analyzed based on the data from their official 

programming report. Five major programming regulations provided the basic frame of this 

report: Regulation on the ratio of entertainment programming, specialized area, domestic 

programs, original programming, and programs produced by independent productions. 

In addition, two recent issues regarding independent productions and original program-

ming in local commercial broadcasting were further analyzed using AGB Nielson’s ratings 

data in connection with the broadcasters’ official reports.



- xvi -

4. Research Results

Except for several regional commercial broadcasters, most on-air general programming 

broadcasters followed the rule to limit the ratio of entertainment programs under 50% of 

their air time. On the other hand, a few PPs with specialized channel theme were fined 

for violating the regulation to keep the ratio of their specialized area programming more 

than 80% of the air time 

Regarding the ratio of programs produced by a single broadcaster other than the airing 

party, all 9 regional on-air commercial broadcasters observed their monthly limit. 

The ratio of domestic programs should exceed 80% of the total air time, and most 

broadcasters observed it by broadcasting domestically produced programs for over 90% of 

their air time. Throughout the year, SOs and satellite broadcasters aired domestic programs 

for more than 50% of their air time, thereby observing the rule. All PPs observed the 

rule to broadcast domestic programs for more than 40% of the air time. Among the on- 

air broadcasters, no violation was reported regarding the imported movies and animated 

film quarter. However, one PP channel violated the regulations on the ratio of movies 

and animations produced by a single foreign country. 

All on-air broadcasters complied with the rule on the ratio of the 3rd party 

independent production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Based on the observations from the broadcasters programming data during 2010, the 

revision of several regulations can be suggested for the regulations of which violation has 

not been reported over the years, such as domestic music program quota. Also, obligatory 

programming ratios for certain genre or area for which broadcasters easily exceed the 

minimum requirement may need to be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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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regulations. In essence, this report is on the line of systematic data cumulation on broad-

casters’ programming, which can be used in the future for revising programm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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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국내 방송법령은 방송사업자별 또는 매체별로 다양한 의

무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무편성 비율제도는 1991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시행

초기에는 보도/교양/오락의 프로그램 분야별 편성비율, 외국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그리고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규정하였다. 이후 개정된 방송법에

서는 국내제작물 특히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 대한 장르별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하

였으며 지역 민영방송사업자들이 다른 방송사의 편성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편성’비율에 대한 상한 규정과 비상업적 공익광

고 편성비율 등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을 방송사업자들이 준수하고 있는지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정기적인 

편성 현황 분석을 통하여 규제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의무편성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

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인지, 과연 그 규정이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

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 국가의 제작물을 과

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수

치상으로는 1개 국가 제작물에 대한 집중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유럽의 경우 대부분 프랑스 영화이고 아시아는 홍

콩, 나머지는 미국 영화이며,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본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성이 충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다른 예로써, 국내제작 대중음악의 경우 의무편성비율을 위반

한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내제작물 인정을 프로그램 제작자 단위르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송사업자들의 편성 현황에 관한 분석 및 연구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 그 결과

가 축적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정책을 정비해나가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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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동시에,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편성 현

황 분석 외에도 편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수시로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 별도의 연구 역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2010년 중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프로그

램 편성 현황을 관련된 편성규제별로 정리 ․ 분석하는 한편, 주요한 편성 사안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편성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이전 연도에 수

행되던 방송사업자 편성백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의무 편성 규정들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정책의 중요한 가치 및 핵심요소들을 반영한다

는 가정 하에 이 보고서에서는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주된 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특정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방

송사업자들의 편성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프로그램의 접근권과 관련되어 있는 시청자 및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본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광고,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관한 편성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으

며, 데이터 방송 역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는 일차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전파관리소와 방송통신위

원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편성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프로그램 편

수가 아닌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사안

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방송편성 정책 정비 및 개선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으로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과 지역민방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단순한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 프로그램 방송시간대와 프로그램 장르도 분석

하였다. 보고서의 부록으로는 2010년 중 방송사업자의 편성 행위에 적용된 방송법령 및 

고시를 첨부하였다. 



- 3 -

제2장  현행 의무편성규정 및 적용대상

현행 방송법 제2조에서는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

(DMB) 방송을 방송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매체의 특성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 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있

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는 크게 지상파방송사업자(TV, 

라디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이다.
1)
 

방송 가능한 프로그램의 범위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크게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와 전문편

성 방송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방송법령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

은 보도/교양/오락의 세 분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이 세 가지 프

로그램 분야에 대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반면, 전문편

성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된 전문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

을 해야 한다. 

현재 방송법령에서는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균형적인 편성[다양성]과 관련하여 오

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상한규정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들은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편성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오락 프로그램을 특정 비율 이하로 편성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1) 방송편성을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방송법 조항에 의거하면 방송 프로그램 뿐 아니라 광고 역시 방송편성의 대상으

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본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만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고에 관한 것은 의무편성비율 위반 사례에서 비상업적 공익광

고 편성과 관련된 규정 위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친다. 또한 프로그램의 접근권과 관

련되어 있는 시청자 및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데이터 방송 역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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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편성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은 등록 또는 허가받은 해당 전문 분야의 프로

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이 때, 송출 시간의 일정 부분을 허가받은 주된 분

야 이외 [부편성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보도를 제외

한 교양과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부편성만을 허용하고 있다. 지상파 TV 방송사업자 가운

데는 교육전문 방송인 EBS만이 이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문편성 라디오 방송, 대

부분의 종합유선방송채널, 위성방송 채널 등은 전문편성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규제는 지역성 구현을 위해 

특히 지역 민영방송 사업자들로 하여금 다른 한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과도하

게 중계 편성[수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역

민방을 허가 시기에 따라 1, 2차 및 3차 이후로 분류하고, 이들이 민영 네트워크 협정에 

따라 수중계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는 SBS의 동시재전송 편성비율을 차별적으로 제한하

고 있다. 

방송법령에서는 국내 방송 산업의 보호 및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다시 국내 제작 프로그램 전체

에 관한 편성 비율과 특정 프로그램 장르에 대한 편성비율로 나누어서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장르별 편성비율은 다시 애니메이션, 영화, 대중음악의 세 장르로 나누어져 차별적

으로 규제되고 있다[장르별 쿼터].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여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신규로 

제작된 국내 애니메이션을 일정 수준 이상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체적인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장르별 쿼터는 대부분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신규 국내 제

작 애니메이션 규정은 현재 지상파에만 해당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제작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해외에서 제작/수입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편성 비율

상의 제한이 존재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규정은 특정 국가에

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대해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특정 1개 국가의 프로그램

이 과도하게 송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1개 국가 제작물에 

관한 편성비율 규정은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가운데 1개 국가에

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매분기마다 전체 외국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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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일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외주제작물에 관한 편성 규정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외부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외주제작사를 육성하는 동시에 콘

텐츠 제작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시청

시간대에는 별도의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다. 다음의 표는 이상에서 열거한 규정들을 정

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1>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규정

구  분 지상파 지상파DMB SO ․ 위성 PP 지상파PP

방송

프로그램

(월별)

종합편성 中 
오락프로

50% 50% 50% 50% 50%
60% (데이터)

전문편성 中 
주된분야

60%⇧ 60%⇧ 70%⇧ 80%⇧ 80%⇧
60%⇧(데이터)

다른 한 방송 

사업자 제작물

(지역 KBS, 

MBC 제외)

69%(1차)

80%
※ 1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차: 전주, 청주, 울산

3차 이후: 강원, 제주, 경기, 경인

71%(2차)

77%(3차)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연중)

방송프로그램

(분기)

80%⇧
(EBS외)

80%⇧
(지상파3사) 50%⇧ 40%⇧ 60%⇧

70%⇧(EBS) 60%⇧(기타)

영화
25%⇧ 25%⇧ 25%⇧ 25%⇧ 25%⇧

4%⇧ (종교전문채널)

애니메이션

45%⇧ 35%⇧ 35%⇧ 35%⇧ 35%⇧
8%⇧ (교육전문채널)

4%⇧ (종교전문채널)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1%⇧ 
(지상파3사)

0.1%⇧ － － －
0.3%⇧ 
(EBS)

지역민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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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상파 지상파DMB SO ․ 위성 PP 지상파PP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연중)

대중음악 60%⇧ 60%⇧ 60%⇧ 60%⇧ 60%⇧
1개국가

제작물

(반기)

60% 60% 60% 60% 60%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반기)

외주제작 

프로그램

40%⇧(KBS2) 20%⇧
(KBS)

－ － 4%⇧

24%⇧(KBS1)

35%⇧
(MBC/SBS)

28%⇧
(MBC/SBS)

20%⇧(EBS)

4%⇧(기타)4%⇧
(지역민방)

특수관계자 21% 21% － － 21%
주시청시간대

10%⇧
(지상파3사)

3%⇧
(종합편성)

－ －
3%⇧

(종합편성)

주: 1)  이하 ⇧ 이상

2) 표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IPTV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의 경우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

으며, 2010년 현재 실질적으로 유예상태임

3) 1개 국가 제작물 규정의 경우 2012년부터 의무편성비율이 80% 이내로 변경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은 2010년 중 편성현황을 대상으로 하므로 6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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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규제별 프로그램 편성현황 분석

이 장에서는 해당 규제별로 좀 더 상세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2010년 중 방송사업자

들의 편성 현황 분석 결과 및 위반사례를 제시한다. 

제 1 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상

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종합방송사업 방송사업자들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 중 오락 프로그램을 50% 이하로 편성해야 했다. 이와 관련된 방송법령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보도 ․ 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

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

되어서는 아니된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

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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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010년 현재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 규정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본사, KBS의 18개 지역방송국 및 MBC의 19개 지방계열사,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DMB) 

방송, OBS 경인TV, KNN,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

주방송, 제주방송 등 10개 지역 민영방송, 4개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종합편성 

채널에 적용된다. 

1. 지상파 3사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현황

가. 지상파 3사의 TV 방송

① KBS, MBC, SBS 본사의 지상파TV

지상파 3사에서 제공하는 4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2010년 중 월별 오락 분야 프로

그램 편성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모두 매월 50% 이내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의무

편성비율을 준수하였다. KBS1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방송들은 모두 40%를 전후로 비슷한 

수준에서 연중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KBS1 TV는 대체로 20%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KBS, MBC, SBS 지상파TV의 월별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1 18 18.3 17.2 13.9 16.6 14.7 14.9 14.9 15.9 14.6 11.2 19.4

KBS2 46.1 46 44.2 35 44.3 42.8 44.4 44.9 47.2 48.5 40.8 48.4

MBC 44.4 43.6 38.6 35.7 42.6 40.4 43.8 42.9 48.2 45.3 48.9 42.5

SBS 43.1 45.8 39.6 36 43.2 396 44.4 45.4 49 44.7 42.1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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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BS, MBC, SBS 지상파 TV의 월별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그림 3－2]  KBS, MBC, SBS 지상파 TV의 연중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지상파 3사 채널의 보도/교양/오락 분야별 전체 시간대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오락과 보도 분야에서 KBS1과 KBS2간의 보완편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KBS 1TV는 

보도와 교양을 강조하는 채널 특성을 반영하여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비율이 나머지 채널

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KBS 2TV의 경우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SBS, MBC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근소한 차이로 높게 편성하며, 반대로 보도 프로그램의 연중 편성 비

율은 8.6%로 네 채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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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균형있는 편성과 관련하여 주시청 시간대에 대한 직접

적인 비율 규정은  없으나, 지상파 3사의 주시청 시간대의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오락 분야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방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시청 시간대에 방영된 

프로그램 분야의 연평균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MBC와 SBS의 경우 주시청 시간대에 오락 

분야의 프로그램이 절반을 넘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KBS2의 경우도 주시청 시

간대 전체 편성시간의 절반에 근접하는 약 47%의 방송 시간을 오락 분야 프로그램에 할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KBS, MBC, SBS 지상파TV의 주시청 시간대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최근의 장르 혼합현상 및 교양 프로그램의 오락화로 인해 교양과 오락 분야에 관한 프

로그램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전체 시간대와 주시청 시간대 

여부를 막론하고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실제 편성비율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보다 높

은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한편, 보도 분야 프로그램의 경우 KBS 2TV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5월 

이후 그 편성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가 다른 채널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도/교양 채널을 표방하는 KBS 1TV에서 나머지 세 채널에 비해 보도 분야 프로그램을 

10% 이상 많이 방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KBS2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감안한다면, 공영방송인 KBS 전체의 주시청 시간대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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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MBC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 하겠다. 

[그림 3－4]  KBS, MBC, SBS 지상파TV의 월별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또한 2009년의 결과와 비교할 때에도 2010년 중 KBS의 보도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은 약 2~4%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 KBS1 TV의 전체 방송

시간에서 보도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33.8%였으며 주시청 시간대에는 40.4%였다. 

2010년에는 전체 시간대는 31.8%, 주시청 시간대는 36.4%로 나타났다. KBS2 TV의 경우에

는 2009년에 전체 시간대에 9.4%, 주시청 시간대에 약 11%의 비율을 보였으며, 2010년에

는 전체 시간대에 8.6%, 주시청 시간대에 7.8%의 비율로 보도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

으로 드러나서 두 채널 모두에서 보도 분야 프로그램의 비율이 낮아졌다.  

② KBS 지역방송국 지상파 TV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현황

KBS는 2010년 말 현재 서울 본사 외에 전국 9개 주요도시의 방송총국과 10개 지역방송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총국은 부산(1TV, 2TV), 창원(1TV, 2TV), 대구(1TV, 2TV), 광주

(1TV, 2TV), 전주(1TV, 2TV), 대전(1TV, 2TV), 청주(1TV, 2TV), 춘천(1TV, 2TV), 제주(1TV, 

2TV)에 있으며, 10개 지역방송국은 방송총국과 지역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조직으로, 경인

방송센터(1TV), 울산(1TV, 2TV), 진주(1TV, 2TV), 안동(1TV), 포항(1TV), 목포(1TV), 순천

(1TV), 충주(1TV), 강릉(1TV, 2TV), 원주(1TV) 지역방송국이 있다.

서울 본사와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 지역방송국의 연중 편성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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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지역 KBS 1TV와 KBS 2TV 모두 매월 50% 이하의 비율로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의무편성비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본사에서 송출하는 방

송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는 편성 특성상 지역방송국 간의 편성비율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1 TV와 KBS 2TV의 서울본사와 지역 방송국의 연평균 분야별 편성비율 구성을 비교

해보면 서울 분사와 지역 방송국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광주 KBS 1TV에서 본사에 비해 연중 3% 정도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 방송국과 본사 간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의 차이는 0.1~0.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KBS 지역 텔레비전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지역 KBS의 분야별 편성비율은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를 막론하고 서울 본사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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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차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차이가 0.1~0.4% 정도로 미세

하여, 지역 1TV의 경우 본사와 마찬가지로 교양과 보도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이 편성

되고 있으며(전체시간대 보도 31.4%, 교양 52.5%, 주시청시간대 보도 36.3%, 교양 40.2%), 

지역 2TV도 교양과 오락 분야가 전체 편성시간을 비슷한 비율로 양분하는 구도가 그대로 

나타났다 (전체시간대 교양 47.1%, 오락 44.4%, 주시청시간대 교양 45.1%, 오락 46.9%).  

[그림 3－6]  KBS 본사와 지역국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차이
(단위: %)

전체시간대

15.8 16.0 

44.4 44.4 

52.4 52.5 

46.8 47.1 

31.8 31.4 

8.8 8.6 

본사 지역 본사 지역

KBS1 KBS2

보도

교양

오락

주시청시간대

23.6 23.5 

46.9 46.9 

40.1 40.2 

45.3 45.1 

36.4 36.3 

7.8 8.0 

본사 지역 본사 지역

KBS1 KBS2

보도

교양

오락

③ MBC 지역계열사 지상파 TV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현황

MBC 네트워크는 서울 본사 외에 부산, 마산, 울산,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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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삼척, 제주 등 총 19개 지역의 지방계열사

로 이루어져 있다. 

MBC 지방계열사의 연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19개사 모두 50% 이하라는 오

락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비율 역시 서로 큰 

편차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시청 시간대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19개사 

모두 최소 39.5%에서 최대 43.2%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보도 분야의 경우도 21~22.4%

의 범위에서 별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주시청 시간대에는 19개 지방계열사 모두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60% 

이상의 높은 비율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시청 시간대에 오락 분야 프로그램

을 상대적으로 많이 방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주시청 시간대에는 교양 분야 프

로그램의 구성비가 가장 큰 편차를 보이며 적게 편성되었다.

 

[그림 3－7]  MBC 지역 계열사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 15 -

서울 MBC와 지방계열사의 편성 현황을 비교해 보면 KBS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사와 지

역사간 보도 분야별 편성 비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세부 편성 내

역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비율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

을 때에는 MBC에서도 서울 본사와 지방계열사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분야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전주 MBC의 경우 연중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

율이 본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그 대신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55.4%).

즉, 전체 시간대에는 교양 분야 프로그램의 경우 지방 계열사가,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 MBC가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비율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청자가 몰리는 주시청 시간대의 경우 KBS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본사와 지방계열사간

에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3－8]  서울 MBC와 지방계열사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단위: %)

나. 지상파 3사의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는 지상파 3사의 서울 본사 및 지역방송국 또는 지역계열사, 지역 

민방에서 운영하는 FM 채널이 있으며, 그 외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

는 AM, FM 채널과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있다. 지상파 DMB 라디오 방송으로는 지상파 3

사 본사 및 MBC 지방계열사, 그 외 개별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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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있다. 이상의 라디오 방송들은 TV와 마찬가지로 편성가능한 프로그램 분야에 따라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으로 양분 가능하며 각기 적용되는 편성규제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먼저 지상파 3사의 라디오 방송 중 종합편성 채널들의 편성현황을 살펴본다. 

① 지상파 3사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현황

지상파 3사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채널 가운데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 상한비율 규

정이 적용되는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은 KBS의 3개 채널(1라디오, 2라디오, 3라디오)과 

MBC AM(표준FM), SBS AM(러브FM)의 5개 채널이 있다.
2)
 이 채널들은 공통적으로 종합편

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 편성형태를 살펴보면 TV의 경우에 비해서 채널별로 상당히 차

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채널별 편성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널들의 세부 편성내역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연중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통해 나타나는 KBS 라디오의 세 

채널은 채널별 편성 특성이 뚜렷하여 분야별로 서로 다른 비율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BS 1R의 경우 종합편성이지만 24시간 뉴스와 시사 정보를 전달하는 프

로그램 위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오락 분야의 프로그램은 거의 없

이(1.0%) 보도와 교양 분야 프로그램이 각각 전체 편성시간의 47%와 52%로 방송시간을 크

게 반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KBS 2R(해피FM)는 건강한 가족·오락 채널 

지향을 표방하며 보도 보다는 교양(48%)과 오락(44%)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방송시간을 구

성하고 있다. KBS 3R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방송을 지향한 결과, 교양 분

야 프로그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방송시간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KBS의 세 채널 가운데 특히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KBS 2R의 편성형태는 SBS 

AM과 다소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중 SBS의 종합편성 라디

오 방송은 보도 분야는 20%, 교양 분야는 38% 정도, 오락 분야는 약 41%의 비율로 프로그

램을 편성하였다. MBC의 표준 FM은 SBS의 러브FM과 마찬가지로 시사교양과 생활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과 아울러,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함께 

2) 이 가운데 MBC의 AM방송(표준FM)과 SBS의 AM 방송(러브FM)은 채널 명칭의 일부가 

나타내듯이 AM뿐만 아니라 FM에서도 수신가능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AM과 FM 주

파수대 모두에서 방송되고 있다. KBS의 라디오 방송역시 지역에 따라 FM과 AM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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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연중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MBC 표준 FM

의 편성구성은 오히려 KBS 3R과 비슷하여 교양 분야 프로그램의 비중이 다섯 채널 가운

데 68% 정도로 가장 높고, 보도와 오락 분야 프로그램은 각각 15%, 17%로 낮은 수준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지상파 AM 라디오의 분야별 편성비율
(단위: %)

요약해보면, 분야별 편성비율을 비교해 볼 때 지상파 TV에서는 KBS 2TV, MBC, SBS와 

유사한 편성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라디오의 경우에는 KBS 2R와 SBS의 편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 중에서도 오락성이 훨씬 강한 편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

났다. 

② 지역 KBS, MBC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현황

KBS 지역방송국과 MBC 지역계열사에서도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2010

년 현재 KBS 1R는 창원, 강릉,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순천, 안동, 울산,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춘천, 충주의 17개 지역 총국 및 방송국에서, KBS 2R는 광주, 대전, 부산, 

제주, 창원, 청주, 춘천, 대구, 전주의 9개 지역에서 종합편성 라디오 채널로 방송되고 있으

며, MBC의 19개 지방계열사에서는 모두 AM 라디오를 방송하고 있다. 

연중 분야별 편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지역방송국과 지역계열사의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구성비가 서울 본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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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0% 이하라는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었다. KBS 1R의 

경우 연중 0.5~1.4%라는 매우 낮은 범위에서, KBS 2R의 경우 42.6~45.3% 범위 내에서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MBC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14.5~20%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는 본사와 지역사의 월별 오락 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0.5%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음영표시 한 것으로 그 편차가 가장 클 때에도 3%를 넘지 않았다. 

<표 3－2>  지역 KBS, MBC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의 오락 분야 편성비율
(단위: %)

채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

1R

본사 1R 0.7 0.6 0.5 0.7 1.3 1.1 1.1 1.3 1.2 1.2 1.3 1.4 

순천 KBS 1R 0.7 0.6 0.5 0.7 17.4 1.1 1.1 1.3 1.2 1.2 1.3 1.4

KBS

2R

본사 2R 44.0 42.6 44.4 45.1 45.1 44.5 45.0 44.0 45.3 42.8 43.0 44.9 

대전 KBS 2R 44 42.6 44.4 47.6 45.1 44.5 45 44 45.3 42.8 43 44.9

MBC 

AM

본사 16.7 17.0 16.5 17.4 17.4 17.0 17.1 17.1 17.1 17.2 17.0 17.1 

부산 MBC 

AM
14.6 14.8 14.8 14.6 14.9 14.5 15.6 15.1 14.8 16.2 17.5 17.6 

대구 MBC 

AM
16.1 16.4  15.9  18.0  18.3  18.1  17.1 17.9  17.4  20.0  16.3  16.4  

광주 MBC 

AM
17.7 18.2  16.5  16.9  17.4  16.9  17.1 17.1  17.1  17.2  17.0  17.1  

청주 MBC 

AM
16.6 16.6  16.6  16.6  16.6  16.6  16.6 16.6  16.6  16.6  17.0  17.1  

삼척 MBC 

AM
18.5 18.4  18.0  19.3  19.3  18.5  19.5 18.9  18.7  19.0  18.5  18.6  

2. 지역민영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현황

종합편성을 수행하는 지역민영 방송사들도 지상파 3사와 마찬가지로 매월 전체 방송시

간의 50% 이하라는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상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

이 적용되는 지역민영방송으로는 경인방송, 부산방송,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

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이다. 2010년 중 프로그램 편성 자료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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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개 방송사 모두 월별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지역민영방송 TV의 월별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인방송 34.7 35.1 33.8 32.3 35.0 39.2 40.8 47.9 46.6 41.8 31.7 35.9 

부산방송 44.8 48.6 41.9 44.8 48.6 41.9 43.9 46.5 47.2 45.5 44.1 45.8 

울산방송 39.6 41.3 35.5 39.6 41.3 35.5 37.5 37.9 41.4 39.0 38.2 38.0 

대구방송 36.6 39.9 32.8 36.6 39.9 32.8 39.2 40.1 41.9 40.2 39.2 39.6 

광주방송 43.6 44.5 45.2 43.6 44.5 45.2 42.8 44.5 46.0 44.2 42.5 44.9 

전주방송 35.4 23.6 28.1 35.4 23.6 28.1 38.2 33.9 37.3 37.7 34.9 34.7 

대전방송 44.0 41.9 34.1 44.0 41.9 34.1 38.8 45.4 44.0 43.7 39.8 41.4 

청주방송 41.5 42.4 39.7 41.5 42.4 39.7 39.5 41.9 44.7 42.0 40.8 41.8 

강원민방 43.0 45.8 39.4 43.0 45.8 39.4 44.9 45.5 49.3 44.9 42.2 44.9 

제주방송 43.1 45.8 39.6 43.1 45.8 39.6 44.4 45.4 49.0 44.7 42.1 44.7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인방송은 2010년 중에도 나머지 지역민영 방송사와 다소 차별되

는 편성행태를 보였다. 전체 방송시간대의 분야별 프로그램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경인방

송은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 모두 높은 비율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경인방

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민영방송 사업자들은 SBS 프로그램의 수중계에 의존하여 분야별 

프로그램 구성비율이 서로 유사한 편성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주시청 시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주시청 시간대 경인방

송에서 방송한 교양 분야 프로그램의 연평균 편성비율 45.4%로, KBS 1TV(40.1%) 보다 오

히려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9개 지역민방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보도/교양/오락 분

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경인방송을 제외한 지역 민영방송 사업자들의 TV 방송은 전

체 시간대에는 모두 50%이하의 비율로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나, 주시청 시

간대에는 대부분 6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이처럼 주시청 

시간대에 관찰되는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편중 경향은 앞서 SBS와 MBC TV의 편성비율 

비교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편, 경인방송의 경우 주시청시간대에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 20 -

비율이 32%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민방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체 시간대의 비

율보다도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3－10]  지역 민영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지역민방 TV의 분야별 편성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전체 시간대의 평

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방송사들이 다소 차별적인 편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시청자와의 가장 큰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주시청 시간대에는 기존의 관행이 여전히 우

세하다는 점이다. 즉, 지역민방 사업자들이 SBS와의 계약을 통해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

을 일정 비율로 재송출하는 편성 관행이 특히 주시청 시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민방의 경우 이들이 현재 운영 중인 라디오 방송은 모두 전문 편성 채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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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로 한다.

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DMB) 방송
3)

현행 방송법과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르면, 종합편성을 수행하는 지상파 DMB는 텔레

비전과 라디오의 구분 없이 매월 전체 편성 시간의 50% 이내에서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18개의 종합편성 지상파 

DMB TV 방송국과 8개의 종합편성 지상파 DMB 라디오 방송국의 편성현황을 분석하였다. 

종합편성 지상파 DMB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아

래와 같다.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

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

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 ․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2.>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

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3) 이 보고서에서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DMB 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 DMB PP)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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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편성 지상파 DMB TV

종합편성을 수행하는 지상파 DMB 텔레비전 채널의 오락 분야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월

별로 조사한 결과 50%를 넘어서는 사례가 없어서 2010년 중 오락 분야와 관련된 의무편성

비율 위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제시된 것처럼 지상파 DMB TV의 월별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채널별

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과 마찬가지로 U-KBS 스타와 ⓜYTN, ⓜYTN 

방송을 편성하는 지역민방의 DMB 채널은 상대적으로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YTN의 경우 YTN의 뉴스 콘텐츠와 교양, 오락물 등 다양한 정보성 프로

그램을 편성하는 종합편성 채널을 표방하고 있으나,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비율이 7% 이

하를 기록하여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재송신하는 지역민방의 

DMB 채널 역시 매월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10%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KBS의 지상파 DMB 채널 중 하나인 U-KBS 스타의 경우도 교양물 위주로 편성되는 KBS 

1TV의 프로그램들을 주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구성비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  종합편성 지상파 DMB TV의 월별 오락 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
U-KBS 스타 17.0 17.9 16.0 12.8 16.3 14.1 14.9 14.5 15.7 13.4 11.1 19.2 

U-KBS 하트 49.0  49.5  46.6  39.4  44.9  41.8  41.5  42.5  45.8  45.7  38.6  46.6  

MBC MY MBC TV 48.1  45.5  45.1  41.0  36.6  43.3  46.5  46.7  47.6  47.6  48.6  46.2  

SBS SBS ⓤ TV 45.3  48.4  44.1  37.7  42.9  38.8  45.9  45.2  49.2  47.0  43.1  46.7  

YTN 

DMB
ⓜYTN 4.2  4.0  4.0  19.3  5.1  6.9  4.0  5.1  1.3  4.7  1.5  2.2  

한국 

DMB
QBS 42.0  38.8  37.2  33.5  39.5  32.6  40.9  41.8  45.0  42.8  33.1  35.0  

U1 

MEDIA

U1  TV 48.3  49.4  47.9  45.7  47.5  45.3  44.5  43.6  40.6  35.4  23.6  44.2  

U1플러스TV － － － － － － － － － 20.1  10.2  18.0  

부산

MBC
MY MBC TV 42.8  43.3  40.1  35.4  41.3  37.2  41.4  39.8  43.0  42.5  44.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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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동

MBC
MY MBC TV 43.0  40.3  42.4  38.8  46.0  41.5  44.4  44.0  45.3  46.8  48.0  43.3  

광주

MBC
MY MBC TV 48.1  45.5  45.1  41.9  46.0  43.3  35.2  46.7  47.6  47.6  48.6  46.2  

대전

MBC
MY MBC TV 42.6  41.8  39.3  35.5  40.2  37.9  42.2  41.0  44.1  42.7  43.9  39.5  

춘천

MBC
MY MBC TV 41.9  40.8  36.0  32.6  40.5  37.8  39.9  40.5  46.8  42.4  46.8  40.0  

제주

MBC
MY MBC TV 48.1  45.5  45.1  41.0  46.0  43.3  46.5  46.7  47.6  47.6  45.6  42.0  

부산

방송

KNN  ⓤ 46.5  49.9  43.0  40.8  45.2  38.1  47.3  49.4  49.6  48.5  46.5  49.6  

ubc ⓤ － － － － － － 6.7  6.0  3.6  6.1  5.9  3.8  

대구

방송

TBC  ⓤ 36.4  40.1  32.9  31.4  37.4  31.2  38.7  39.4  41.5  40.2  39.5  39.6  

ⓜYTN 4.2  4.0  4.0  1.6  5.1  6.9  4.0  5.1  1.3  4.7  1.5  2.2  

광주

방송

KBC  ⓤ 44.3  4.0  0.6  36.8  2.9  35.5  44.0  43.7  45.4  44.5  42.3  45.4  

ⓜYTN － － － － － － 2.4  2.8  0.5  0.1  1.4  1.9  

대전

방송

TJB  ⓤ 41.3  42.2  32.9  33.5  37.7  21.4  38.4  39.0  42.7  41.7  37.4  42.6  

YTN CJB ⓤ － － － － － － 4.3  9.3  5.4  7.5  4.1  3.5  

강원

민방

Hi-GTB 44.3  46.2  40.1  37.1  44.5  40.1  45.3  45.6  48.6  45.7  42.7  45.4  

GO-GTB 4.2  4.0  4.0  1.6  5.1  6.9  4.0  5.1  1.3  4.7  1.5  2.2  

제주

방송

JIBS ⓤ DMB1 45.3  48.4  44.1  37.7  42.9  38.8  45.9  45.2  49.2  47.0  43.1  46.7  

JIBS ⓤ DMB2 4.2  4.0  4.0  1.6  5.1  6.9  4.0  5.1  1.3  4.7  1.5  1.3

지역민방에서 운영중인 DMB 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3사와 개별 DMB 방송의 연평균 오

락 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KBS 1TV에 상응하는 U-KBS 스타를 제외한 

지상파 3사의 DMB 텔레비전은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에 상응하는 45% 전후의 비율을 보

이고 있으며, 나머지 채널들은 채널의 특성에 맞게 이보다 낮은 비율로 오락 분야 프로그

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 -

[그림 3－11]  주요 지상파 DMB 사업자의 오락 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나. 종합편성 지상파 DMB 라디오 방송

한편 지상파 DMB 라디오 방송 가운데 종합편성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MBC 본사의 My 

MBC 라디오, SBS의 SBS ⓤ Radio, 부산, 안동, 광주, 대선, 춘천, 제주 MBC의 My MBC 라

디오 등 8개 방송이다. 이들 역시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제 적용 대상이 되며, 

조사 결과 모두 매월 25~33%의 비율로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상한비율을 훨씬 

밑도는 수준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MBC의 My MBC 라디오 방송은 본사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산 MBC의 경우 다른 지역계열사에 비해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고 있다. 특히 5월의 경우 본사와 다른 지방계열사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25%

인 반면, 부산 MBC의 경우 약 14%를 기록하여 다른 지역과 1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특별한 행사 또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자체 편성의 비율이 높았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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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종합편성 지상파 DMB 라디오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BS
SBS  ⓤ 

RADIO
25.2  25.2  25.0  25.8  25.0  25.2  25.2  25.2  25.2  25.2  25.4  25.2  

MBC
MY MBC 

라디오
25.1 25.1 25.0 25.1 25.1 25.1 25.1 25.1 25.1 25.1 33.4 32.3 

부산 

MBC

MY MBC 

라디오
23.8  24.0  24.3  23.5  13.9  23.9  24.5  24.2  24.3  23.6  31.8  30.7  

안동 

MBC

MY MBC 

라디오
25.1  25.1  25.0  25.1  25.1  25.1  25.1  25.1  25.1  27.8  33.4  32.3  

광주 

MBC

MY MBC 

라디오
25.1  25.1  25.0  25.1  25.1  25.1  25.1  25.1  25.1  27.8  33.4  32.3  

대전 

MBC

MY MBC 

라디오
25.1  25.1  25.0  25.1  25.1  25.1  25.1  25.1  25.1  24.4  32.7  32.3  

춘천 

MBC

MY MBC 

라디오
25.1  25.1  25.0  25.1  25.1  25.1  25.1  25.1  25.1  27.8  33.4  32.3  

제주 

MBC

MY MBC 

라디오
25.1  17.0  25.0  25.1  25.1  25.1  25.1  25.1  25.1  27.8  33.4  32.3  

4. 개별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현황

지상파 3사 외에도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가운데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 규정이 적용되는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사업자들이 존재한다. 2010년 현재 종합

편성 라디오 방송 사업자로는 경기방송, TBS eFM, 광주영어방송과 부산영어방송이 있다. 

이들의 연중 오락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살펴본 결과, SBS와 MBC의 라디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모두 매월 50% 이하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락을 포함하는 세 분야별 연평균 편성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종합편성 방송임

에도 불구하고 개별 라디오 방송의 보도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

다. 특히 광주영어 방송과, TBS 교통방송은 보도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0을 기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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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개별 종합편성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방송FM 42.2 42.4 48.4 48.1 47.3 48.1 47.8 47.8 49.8 49.9 49.8 49.7

TBS 

서울교통eFM
45 45 45 45.1 45.2 45.6 45.4 45.6 45.4 45.4 45.6 45.3

광주 

영어방송 FM
48.6 48.5 48.4 48.3 48.6 48.5 48.5 48.6 48.3 48.6 48.5 48.2

부산

영어방송 FM
47.5 46 46.9 48.1 49.3 48.5 46.1 46.1 45.8 46.6 46 45.9

[그림 3－12]  개별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의 분야별 연중 편성비율
(단위: %)

제 2 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편성

전문편성은 특정 방송 공급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방

송법 제2조). 방송법 및 시행령에서는 전문편성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주된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을 특정 비율이상 편성하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

며,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사업자별로 세부 편성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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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

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

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설 2006. 10. 27>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

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

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

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1. 전문편성 지상파 TV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2010년 현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에서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규

제가 적용되는 방송은 교육 전문방송인 EBS 뿐이다. 규정에 따라 EBS는 매월 60% 이상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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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자료 분석 결과 EBS의 월별 편성비율 추이는 1년 내내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

며, 의무편성비율인 60%를 훨씬 상회하는 89~96%선에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

으로 드러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아도 EBS는 2009년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주된 분

야인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90.1%, 2010년 94.4%). 

[그림 3－13]  EBS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월별 편성비율 
(단위: %)

89.1 89.6
95.8 96 94.6 95.9 95.2 96.2

93.2 95.1 96.2 95.3

88.2 88.2 89.3 91.6 89.3 90.7 91.5 89.4 91.7 90.5 90.4 90.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

2009

2. 전문편성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전문편성을 수행하는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주된 방송 분야의 프

로그램을 60% 이상 편성해야 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는 지상파 3사의 FM 

채널(KBS 1FM, KBS 2FM, KBS 한민족방송, KBS 국제방송, MBC FM, SBS FM)과, EBS FM, 

MBC 지방계열사 19개, 10개 지역민방의 FM채널과 그 외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 7개 소

출력 공동체 FM 라디오 방송 등이 있다. 

가. 지상파 3사의 전문편성 라디오 방송과 EBS 라디오 방송

지상파 3사에서 송출하는 전문편성 라디오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를 살펴보면, KBS 1FM

은 서양 고전 음악과 국악 방송 전문의 클래식 음악 채널을 표방하고 있으며, KBS 2FM은 

젊은 연령층 대상의 대중음악 전문채널을 지향한다. 역시 KBS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민족 

방송은 남북교류 및 한민족 관련 소식을 전하는 전문채널이며, 국제방송(KBS World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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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 소식을 전하는 다국어 국제방송 전

문채널이다. 한편, MBC FM(FM4U)과 SBS FM(파워FM)은 모두 음악 중심의 오락 전문채널

을 운영하고 있다. 

<표 3－7>  지상파 3사와 EBS 라디오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월별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

1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FM 99.1 98.2 99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한민족

방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제

방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MBC FM 99.6 99.7 99.7 100 99.6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BS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BS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7.6

교육방송 EBS FM과 지상파 3사 본사의 전문편성 라디오 채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현

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 중 매월  모두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로 해당 전문 방송 분야

의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역 KBS와 MBC에서는 FM에서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표 3－8>  지역 MBC 전문편성 라디오 방송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월별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릉 FM 99.6 99.7 100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광주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100 100 99.7 100 100

대구 FM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99.3

대전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마산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목포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100 100 99.7 100 100

부산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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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삼척 FM 99.7 99.7 100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안동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여수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100 100 99.7 100 100

울산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원주 FM 99.6 99.7 100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제주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진주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청주 FM 99.6 99.7 99.6 99.6 99.6 99.6 99.6 99.6 99.6 99.6 99.6 99.6

춘천 FM 99.6 99.7 100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충주 FM 99.6 99.7 99.7 99.7 99.7 99.6 99.7 99.7 99.7 99.7 99.6 99.6

포항 FM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7 99.6 99.6

조사결과, KBS의 경우 15개 지역에서 모두 매월 100%의 비율로 주된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어 의무편성비율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편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별도의 표와 그림은 생략한다. MBC의 경우에는 19개 지방계열사에서 모두 

매월 99.3~100%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주편성 분야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지방 계열사 

가운데 대구 MBC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사는 매월 서울 본사의 비율과 0.5% 이내의 차이

를 보였으며, 대구 MBC의 경우에도 본사와 비교할 때 0.7% 정도의 편차만을 보여, 99.3%

라는 높은 비율로 주된 분야 프로그램의 방송을 편성하였다. 

나. 지역민방의 전문편성 라디오 방송

지역민방에서 운영하는 FM 라디오 채널들도 모두 전문편성을 표방하여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조사결과 의무편성비율 하한선인 60%

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서 모든 지역민방이 전문편성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 경인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라디오 방송은 2010년 중 매월 

90% 이상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방송은 다른 지

역민방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80~89.2%의 범위에서 주된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11~20% 정도의 부편성 분야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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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지역민방 라디오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월별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인방송 FM 88.6 89.2 79.9 89.2 89.4 89.2 89.2 88.5 88.4 88.7 87.1 88.4

KNN FM 98.2 98.2 97.3 87.7 88.7 87.7 90 88.7 89.6 92.4 98.6 98.2

울산방송 FM 99.3 99.3 99.3 99.3 99.3 99.7 99.8 99.8 99.7 99.8 99.7 99.8

대구방송 FM 99.3 99.3 97.1 86.3 86.9 84.3 87.3 87.3 90.7 93.9 82.7 82.6

광주방송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주방송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전방송 FM 98.3 97.5 98.3 96.4 98.3 96.4 98.3 98.3 96.4 98.3 96.4 98.3

청주방송 FM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99.8

강원민방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방송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 개별 전문편성 지상파 라디오 방송

2010년 현재 전문편성을 수행하고 있는 개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은 17개 법인에서 운영

하는 57개 방송이 해당된다. 방송사별로 편성 비율의 차이는 있었으나 2010년 중 모두 

60% 이상의 방송시간을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에 할애하여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고 

있었다. 

<표 3－10>  개별 전문편성 지상파 라디오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월별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CBS

14개 

지역

서울　

AM

(표준

FM)

87.6 87.6 87.6 87.6 87.5 87.3 87.3 89.3 87.3 86.8 86.5 86.5

FM 71 71 71 71 71 71 71 71 64.4 64.3 64.3 64.3

춘천 FM 87.6 87.6 87.6 87.6 87.5 87.3 87.3 87.3 87.3 86.7 86.5 64.3

영동 FM 71 71 71 71 71 71 71 71 71 71 71 71

부산 AM 72 71 72 71 72 71 72 72 71 72 71 72

경남 FM 72.2 71.4 72.2 73.8 72.2 73.8 72.2 72.2 73.8 72.2 73.8 72.2

울산 FM 66.1 66.1 66.1 66.1 66.1 66.1 66.1 66.1 66.1 70.7 66.1 66.1

광주 AM 79 78 79 78 79 78 79 79 78 79 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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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CBS

14개 

지역

전북 AM 74.1 70 74.1 88.9 88.9 89 88.9 88.9 89 71.8 71.8 71.4

전남 AM 71.8 71.2 71.4 71.8 71.8 71.8 71.4 71.8 71.8 87 87 87

제주 FM 86 86 86 86 85.7 86.9 86.8 86.8 86.9 85.4 84.6 84.6

대구 AM 81.9 81.7 81.5 83.7 87.6 87.4 87.4 87.6 87.4 87.6 87.4 87.4

포항 FM 87.4 87.3 87.2 87.2 87 87.3 87.3 87.5 87.3 85.9 85 87.3

대전 FM 71.7 70.3 71.7 70.3 71.7 70.3 71.7 70.3 71.7 70.3 71.7 70.3

청주 FM 81.2 83.5 81.6 80.9 79.8 80.4 79.8 82 81 82.1 75.2 77.9

BBS

7개

지역

서울 FM 64.1 64.1 67.45 67.4 67.5 67.4 67.5 67.5 67.4 67.5 67.4 67.5

춘천 FM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부산 FM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울산 FM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광주 FM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대구 FM 66.2 64.1 61.3 63 64.5 62.8 63.2 63.1 64.7 63.5 62.9 62.9

청주 FM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64.1

PBC

5개 

지역

서울 FM 70.1 71.5 70.1 70.2 70.1 70.2 70.1 70.1 70.2 70.1 70.2 70.1

부산 FM 72.5 70.1 72.5 72.5 72.5 72.5 72.5 72.5 72.5 66 72.5 72.5

광주 FM 60.8 60.3 60 62.5 63.2 62.5 62.6 62.9 60.1 63.1 62.5 62.5

대구 FM 75.2 75.1 74.9 75 75.2 75 74.9 75.2 75 75.2 74.9 74.9

대전 FM 69.3 69.6 69.3 69.3 69.3 69.3 69.3 69.3 69.3 69.3 69.3 69.3

극동

방송

9개 

지역

서울

A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준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영동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창원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울산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부산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목포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A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포항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전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원음

방송

4개 

지역

서울 FM 70.4 70.2 69.7 66.7 66.4 67.1 67.4 67.4 67.3 68.2 63.5 63.5

부산 FM 70.4 70.2 69.7 66.7 66.4 67.1 67.4 67.4 67.2 68.2 63.5 63.5

전북 FM 70.4 70.2 69.7 66.7 66.4 67.1 67.4 67.4 67.2 68.2 63.5 63.5

광주 FM 70.4 70.2 69.7 66.7 66.4 67.1 67.4 67.4 67.2 68.2 63.5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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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TBS 

서울교통
FM 94.65 94.61 94.56 94.6 94.6 94.5 94.5 94.4 94.4 94.5 94.3 94.4

TBN

교통

7개

지역

인천 FM 93.4 92.6 92.73 －　 － － 89.2 88.8 90.1 87.9 90.1 87.9

강원 FM 91.5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부산 FM 93.7 93.7 93.5 93.6 92.3 92 92.1 92.1 92.2 92.3 92.1 92.3

대구 FM 97.3 97.1 96.9 95.7 95.8 95.6 97.3 95.8 97.2 95.8 97.2 95.8

광주 FM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전주 FM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대전 FM 95.3 93.9 93.3 93.3 93.5 93.2 93.3 92.9 92.9 91.5 92.4 91.5

국악방송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YTN라디오 FM 82.2 82.5 82.5 77.5 69.3 73.9 73 73 70 71.8 73.9 72

아리랑

영어

제

주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

출

력

공

동

체

라

디

오

관

악

서

울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마

포

서

울
FM 62 62.1 64.6 64.6 61.9 64.8 64.6 65.4 62.6 63.7 62.7 63.7

분

당

분

당
FM 85 85 85 85 82.8 83.9 80 81.1 82.8 75 73.1 75.2

광

주

광

주
FM 83 83 83 69 69 69 65 64 62 63 68 64

공

주

공

주
FM 81.8 81.5 81 82.7 82.2 82.2 82 81.2 81.6 81 80.4 81

성

서

대

구
F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영

주

영

주
FM 93.3 93.3 93.3 93.3 93.3 93.3 93.3 93.3 93.4 93.3 93.3 93.3

3. 전문편성 지상파 DMB 방송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전문편성을 수행하는 지상파 DMB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된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을 

60% 이상 편성해야 하지만, MBN과 같은 지상파 DMB PP는 80% 이상이라는 좀 더 높은 비

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지상파 DMB PP로는 MBN 경제, 아리랑 영어, TBS 

DBM, 경기방송의 K-DMB, 한국 DMB의 MBCNET과 QBS 플러스, U1 Media의 MTN DM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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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가. 전문편성 지상파 DMB TV 

전문편성을 수행하는 지상파 DMB 방송의 7개 채널에서 2010년 중 방송된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료가 있는 대부분의 경우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등록 또는 허가받은 주된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방송사의 편성현황 보고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0년 중 지상파 DMB TV 방송의 부침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 TV DMB, mbn DMB TV는 4월부터, SBS 

CNBC는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반면, tbs DMB는 연초에 몇 개월씩 방송이 중단되었으

며, MBC NET, QBS 플러스, MTN DMB는 하반기 중 DMB 방송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U1 Media에서 운영하는 MTN DMB의 경우는 2010년 1월과 2월에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80%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지상파 DMB의 경우 규제 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편성비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3－11>  전문편성 지상파 DMB TV 방송
(단위: %)

방송사업자/채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BS
tbs DMB － － 93.8 89.8 90.2 89.8 90.2 90.2 89.8 90.2 89.8 90.2 

SBS CNBC － － － － － － － － － 89.8  89.3  92.5  

YTN
한국경제 

TV DMB
－ － － － 95.2  95.7  98.8  98.8  98.8  93.3  96.0  95.6  

한국 

DMB　

MBC NET 85.7 83.6  84.7  84.7  84.0  － － － － － － －

QBS

플러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U1 

MEDIA　

MTN DMB 72.6 79.6  93.1  93.8  86.5  88.6  90.2  92.1  85.2  － － －

mbn DMB 

TV
－ － － － 97.2  98.0  97.1  96.5  96.3  97.4  97.9  97.6  

나. 전문편성 지상파 DMB 라디오 방송

전문편성을 수행하는 지상파 DMB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KBS의 U KBS 뮤직, MB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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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경제, 국제방송 교류재단의 아리랑 영어, SBS의 TBS DMB Radio, YTN의 TBN 한국교

통방송 등으로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편성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이다.
4)

조사 결과 MBN 경제를 제외하고 모두 100%에 가까운 비율로 주된 분야 프로그램을 편

성하고 있었으며, MBN 경제의 경우 다른 방송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84~86%의 범위 

내에서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의무편성비율을 준

수하는 범위 내에 머물렀다. 

<표 3－12>  전문편성 지상파 DBM 라디오 방송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업자/채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
U KBS

뮤직
99.2 98.3 99.2 99.2 99.2 99.2 99.2 99.2 98.8 99.2 98.8 99.1 

MBC MBN경제 83.6 83.9  83.8  85.0  84.8  85.0  85.2  85.1  83.8  85.2  85.7  83.7  

국제방

송교류

재단

아리랑

영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BS
TBS DMB 

RADIO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YTN 

DMB

TBN  

한국교통

방송

98.8 98.8 98.8 98.8 98.8  98.8  94.9  91.7  89.4  98.8  98.8  98.8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편성현황

방송사업자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역시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편성비율은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 방송프로그

램 또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80% 이상이다. 

2010년 중에는 자료를 제출한 168개 채널들을 대상으로 편성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8개 채널 가운데 92 채널은 월평균 95% 이상의 높은 비율로 주된 방송 분야의 프

4) 전문편성 DMB 라디오 방송 가운데 YTN의 SATIO 최신가요, U1 Media의 U1 Radio는 

2010년 2월부터 방송을 중단하였으므로 본 보고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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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방송한 반면, 19개 사업자는 의무편성비율 기준에 비교적 가까운 85% 미만의 수

준에서 주된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대체로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고 있으

나, ATV와 서울경제 TV 채널의 일부에 있어서 등록한 주된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을 80% 

이상 편성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ATV의 경우 1월에, 서울경제 TV의 경우 5월 편성

에서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각각 50%대와 70%대에 머물러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PP의 월별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채널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BO 98.6 98.6  98.6  98.0 99.6  99.7  99.8 99.8 99.4 99.5 99.9  99.9  

AsiaN 96.5 96.0  96.4  96.3 95.6  95.2  93.5 94.9 94.0 94.4 94.5 93.0 

ATV 51.5 93.8  98.5  97.3 98.2  97.6  96.3 98.2 97.2 97.0 98.5  98.6  

Business& 88.7 86.6  92.0  91.7 93.3  91.7  89.7 90.4 89.6 89.6 90.4  90.9  

Catch On plus 93.9 94.8  96.5  93.4 95.6  92.9  94.1 95.4 92.2 94.1 94.5  95.7  

Catch On 95.3 96.2  96.5  95.1 96.3  93.1  94.5 95.4 93.8 94.4 94.0 96.1 

CBS TV 93.1 93.0  93.1  93.1 93.2  93.1  92.9 93.0 92.8 93.5 93.4  93.8  

CGN 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GV Plus 80.3 82.2 80.8 81.0 82.3 87.6 91.3 － － － － －

CHANNEL-T － － － 95.5 94.3  96.1  96.5 94.6 96.0 95.9 95.3  96.1  

cineF － － － － － － － 88.2 93.6 89.1 92.2  98.9  

CJ오쇼핑 99.6 99.5  99.6  99.5 99.6  99.7  99.5 99.6 99.7 99.5 99.4  99.2  

CMC가족오락

TV
82.6 82.6  82.6  82.6 82.6  82.6  82.6 82.6  － 82.6 82.6  82.6  

CNBC 92.7 92.4 91.9 91.5 88.7 88.2 94.9 91.7 89.4 89.8 89.3  92.5  

CNTV 85.6 85.2  83.6  84.8 85.7  89.2  89.1 87.7 86.1 86.7 85.4  83.8  

CRTV 84.1 83.9  84.1  83.9 84.1  83.9  84.1 84.1 83.9 84.1 83.9  84.1  

CTS 기독교TV 99.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 Channe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 

Entertainment 

Television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BS English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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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BS U 94.4 95.0  95.5  95.3 94.4  95.3  94.9 94.9 95.3 94.3 95.3  95.5  

EBS 플러스 1 92.1 94.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BS 플러스 2 94.3 94.8  95.2  95.7 98.3  97.9  98.1 98.1 98.9 98.9 98.7  98.9  

ETN-TV 98.3 100  98.5  98.0 97.1  98.2  98.5 97.8 98.4 97.1 97.2  98.7  

FNC － － － 87.1 83.0  82.2  82.6 82.9 82.1 82.9 84.9  90.3  

FOOD N 94.5 93.9  97.5  96.5 96.4  95.6  95.2 － － － － －

FOX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FOXlife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FSTV(한국

레저낚시방송)
91.8 92.3  90.4  90.7 90.2  90.8  96.8 96.9 96.9 96.7 96.7  96.9  

FTV 88.4 89.5 89.8 90.1 92.3  92.9  88.7 91.9 90.6 92.5 93.2  92.6  

FX 87.0 89.4  88.5  85.6 95.7  97.4  98.1 97.6 86.4 82.9 88.5  83.6  

GCN 95.9 95.5  95.3  95.4 95.5  95.4  95.5 98.2 97.8 98.9 97.6  97.6  

Good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GS Shop 99.6 99.4  99.7  99.5 99.7  99.5  99.5 99.5 99.5 99.5 99.5  99.6  

G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HD ONE 92.2 92.8  94.6  96.4 93.4  96.6  93.0 94.1 91.5 93.5 92.1  93.9  

HOMEDRAMA 94.9 89.9  92.4  92.5 84.7  84.6  84.6 84.5 90.3 90.0 84.4  84.4  

HOW TV － － － － － － － － － － － 95.4  

INET TV 97.6 97.2  97.2  96.7 96.5  98.4  96.6 96.6 98.4 97.2 99.6 97.2 

J Golf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JEI English 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JEI 재능TV 98.3 97.6  94.4  94.4 94.5  94.7  94.6 95.2 94.4 95.8 95.3  95.8  

KBS drama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KBS Joy 98.1 99.3 98.6 98.7 98.6 98.5 100 100 100 100 100  100  

KBS N sports 87.0 87.0  87.3  92.2 87.8  90.5  89.8 87.5 87.4 90.6 93.0  92.4  

KBS Prime 86.0 86.3 85.5 85.7 85.5 85.1 85.1 85.1 85.2 84.8 84.5  84.4  

KCN 무협 100 100 100 93.2 93.4  93.4  93.4 93.9 93.6 94.5 93.9  94.2  

KHR-TV － － －

5/1

방송

시작

85.1  84.9  82.1 82.5 82.2 84.9 87.7  88.3  

KIDS-TV － － － － － － 94.3 94.3 94.3 94.4 94.3 94.4 

K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Knet TV －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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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MBC Every1 

DMB
100 100  95.9  89.2 89.6  88.0  90.4 90.4 90.5 94.8 95.0  100  

MBC game 97.7 98.2  98.8  98.7 99.4  100  97.3 88.1 84.9 91.1 96.0  98.0  

mbc life 100 100  98.3  80.2 82.5  83.2  84.2 83.9 82.4 91.2 99.2  100  

MBC 드라마넷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MBC-ESPN 85.5 90.0  87.1  87.1 87.9  89.4  88.6 84.5 89.1 93.9 98.4 83.2  

MBCEvery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MBCNET 90.6 90.3  92.4  91.7 93.5  90.8  91.3 92.2 93.0 92.8 95.7  97.2  

MBN TV 96.6 96.7  97.2  97.4 97.2  98.0  97.1 96.5 96.3 97.4 97.9  97.6  

MGM 95.3 97.4  100  97.3 92.0  97.6  85.8 83.3 87.7 90.7 86.0  87.7  

Mne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mountainTV 81.7 81.7  80.4  81.7 81.2  81.7  81.2 81.1 81.0 80.9 80.1  80.9  

Mplex 81.3 80.5 80.5 81.4 98.3  96.8  95.6 82.2 83.4 85.0 82.5 86.2 

MTN(구 MCN) 92.8 92.4 93.1 93.8 86.5 88.6 90.2 92.0 87.0 96.8 91.8  91.6  

MTN(위성 

CH512)
93.0 92.5  91.8  92.7 85.9  88.0  88.6 92.7 88.2 98.2 92.8  92.6  

M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ational 

Geographic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ICK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S 

농수산홈쇼핑
97.2 96.9  97.2  97.1 97.2  97.1  97.2 97.2 97.1 97.2 97.1  97.2  

OBS W － － －

5/3

방송

시작

89.9  90.7  80.3 82.9 83.0 82.7 82.5  81.1  

OCN Series 100 100  100  93.8 92.1  93.1  99.8 97.1 97.9 100 99.6  99.1  

OCN 87.8 81.3  80.2  80.2 80.1  81.2  80.0 82.0 80.8 80.2 80.0  80.3  

on game ne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On Style 88.0 88.2  9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OUN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BC-TV

(평화방송)
96.5 96.8  96.5  96.3 96.4  94.9  94.1 96.4 94.9 96.4 94.9  96.4  

POWERAUTO 90.7 99.0  97.2  91.0 94.2  96.9  96.6 96.4 94.7 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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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QTV 99.6 100  98.8  100 97.5  83.9  96.7 100 80.1 81.0 81.0  83.1  

Real TV 80.2 80.0 80.4 81.0 85.4 82.8 84.8 82.1 86.9 84.2 89.3  88.4  

R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BN －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BS골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BS드라마

플러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BS스포츠 90.6 94.5  97.8  98.8 98.8  97.4  98.1 98.9 96.6 95.3 91.6  90.9  

SCREEN 100 100  100  91.1 84.6  86.2  87.3 92.5 92.7 96.8 94.1  94.9  

SKY HD 98.5 95.3  95.1  96.2 92.6  85.8  90.6 86.4 86.8 95.7 96.0 94.4  

SkyEN 84.0 84.1 82.8 83.6 90.6  89.4  88.5 85.2 90.1 86.6 88.6  96.1  

SKY바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TB상생방송 80.6 80.3  80.1  87.8 86.6  87.0  83.3 85.1  86.4  80.2 85.5  85.5  

Story On 83.2 83.5  86.9  87.7 89.5  85.4  91.0 88.8 85.3 85.2 82.6  83.0  

STV 92.8 92.0 92.8 87.7 88.1 87.7 88.1 88.1 87.7 92.8 87.7 88.1 

Super Action. 87.7 88.7  86.8  86.6 85.2  92.1  90.4 87.2 85.8 80.7 80.2  80.1  

TBS TV 93.8 93.8  93.8  89.8 90.2  89.8  90.2 90.2 89.8 90.2 89.8  90.2  

tomato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rend E

(구 채널텐)
82.7 87.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u 

request(위성 

CH3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VB KOREA 81.0 83.8  81.4  81.4 84.5  85.3  83.7 80.7 80.3 80.9 85.7 85.5 

tvN DMB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vN(구KMTV) 97.2 97.6  97.1  98.6 99.2  99.7  99.3 100 100 100 100  100  

TVT 80.3 95.9  81.6  82.1 82.9  81.8  82.5 － － － － －

VIKI

2월

부터

방송

86.6  89.1  88.5 88.5  85.6  86.8 87.5 88.5 89.2 93.8  93.2  

WOW한국

경제TV
95.5 96.0  95.9  95.8 94.9  95.4  94.7 95.6 95.3 93.3 95.8  95.3  

XTM 81.8 92.3  84.7  80.1 80.3 82.6 80.8 80.3 80.0 81.5 80.5  82.3  

Y-STAR 97.2 97.9  92.4  92.6 92.5  93.3  95.5 99.7 96.5 98.9 94.5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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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YTN 91.5 92.0 93.3 95.5 94.4  96.3  95.3 95.1 93.6 93.5 95.3  96.3  

가요TV 91.5 91.7  91.8  92.8 95.1  96.3  96.2 96.3 96.2 96.3 96.3  96.3  

국군방송 96.8 91.1 89.9 90.5 88.8 90.2 91.0 89.4 92.8 92.6 91.5  92.1  

국회방송 

NATV
100 98.5  98.7  98.1 97.5  97.9  97.7 97.7 97.9 97.5 98.2  98.3  

극동Art TV 92.6 90.6  92.6  93.0 92.8  95.3  96.2 95.5 94.3 94.6 93.7  92.8  

동아TV 91.6 91.7  91.9  91.4 92.0  91.4  91.9 91.7 95.0 92.0 92.7  83.8  

드라맥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디원 92.7 93.9 94.1 94.7 89.9 91.9 81.7 83.4 91.4 88.1 89.8  87.4  

롯데홈쇼핑 99.4 99.4  99.4  99.3 99.4  99.4  99.4 99.4 99.4 99.4 99.4  99.4  

리빙TV 88.5 87.4  88.4  88.3 88.3  86.5  87.8 86.9 87.5 87.5 87.5  93.3  

메디TV 90.8 95.0  93.3  90.8 90.7  91.7  89.6 89.7 87.5 87.2 89.5  89.5  

미드나잇채널 97.5 96.7  93.1  96.7 96.4  97.9  98.5 98.6 98.2 99.0 97.5  97.5  

바둑TV 99.5 99.6  99.1  97.4 98.1  95.9  98.1 98.8 96.9 96.7 98.3  96.5  

법률방송 82.4 83.5  80.4  81.3 80.0  81.4  82.6 82.6 82.2 82.9 80.9  81.5  

복지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부동산TV 87.1 86.0  82.5  81.8 83.9  80.8  82.8 86.0 82.9 92.3 89.1  90.8  

불교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브레인TV 88.3 93.6  87.6  90.3 85.5  90.0  86.5 86.5 83.3 86.5 85.3  86.9  

비타민TV 80.2 81.2  80.2  80.1 80.1  80.0  82.4 82.0 80.5 80.3 87.1  86.9  

사이언스TV 96.7 96.5  96.6  97.3 98.0  97.6  97.2 92.2 92.4 89.8 89.3  92.5  

생활건강TV 93.2 94.1  94.2  92.8 92.2  92.0  91.9 92.1 94.1 95.9 95.6  96.4  

서울경제TV 92.0 93.2  93.1  87.9 79.5 80.1  82.1 85.3 83.9 87.8 89.6 87.7 

스파이스TV 91.7 92.3  95.5  95.2 91.1  90.7  91.7 90.1 89.5 92.3 90.2  91.3 

스피드스포츠

(Fsports)
94.8 94.4  94.3  97.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실버TV 97.9 98.1  97.9  99.7 95.4  96.9  96.8 97.2 98.6 99.1 98.9  99.0  

실버아이 97.6 97.0  97.5  97.0 97.2  96.4  96.9 97.5 96.7 97.5 97.5  96.9  

아리랑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3 98.8  98.7  

애니맥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애니박스 96.8 96.4  92.7  90.5 90.3  91.4  92.0 90.1 86.8 87.1 91.1  85.9  

애니원 88.1 91.4 89.5 92.2 95.3  92.4  95.6 98.3 98.2 97.9 96.0  94.9  

어린이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예술TV Arte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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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온토마토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올리브채널 80.3 80.3 80.1 80.0 80.2 80.1 80.0 80.0 80.1 80.3 80.6 80.0 

월드이벤트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웨딩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육아방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데일리 TV 93.8 92.2 88.7 80.7 85.5  88.0  83.7 80.2 84.0 84.4 89.3  83.0  

인디필름

2월

부터

방송

90.2  91.4  92.9 93.3  92.0  92.3 82.5 80.2 86.5 85.6  82.2  

일자리방송 80.2 96.8 97.4 91.9 89.8 88.9 91.7 92.0 90.5 89.9 92.0  91.7  

중화TV 89.0 93.0  92.3  91.4 90.6  91.2  90.0 90.4 88.0 87.9 92.9  86.1  

채널 J 94.6 95.5  87.0  87.3 86.6  87.7  88.3 87.7 87.3 86.0 87.3 86.5 

채널CGV 80.5 82.0 81.4 80.1 81.8 81.2 84.2 87.3 85.3 85.5 84.2 84.3 

채널CGV

위성DMB
98.2 97.4  96.3  95.9 97.1  97.1  96.5 97.7 97.5 97.2 95.3  94.8  

채널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챔프 86.9 87.0  91.1  92.2 96.0  93.8  93.3 90.7 91.7 94.7 95.1  95.7  

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카툰네트워크

(CN)
98.7 99.3  99.5  99.8 99.9  99.9  99.9 100 99.8 99.8 100  99.8  

코미디TV 97.5 97.6  98.6  99.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5  

쿠키TV 88.4 89.8  89.7  95.5 97.4  98.5  98.0 96.2 98.2 97.2 100  100  

텔레노벨라 83.6 81.4  82.7  85.7 81.8  80.7  80.0 84.1 81.5 80.2 80.5  80.8  

투니버스 99.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팍스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패션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폴라리스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푸드TV 96.9 92.4  95.0  94.0 95.0  97.2  100 97.5 98.5 98.9 100  96.9  

한국직업방송 96.0 96.1  96.1  96.9 97.0  97.2  97.2 97.1 95.8 86.8 95.7  95.7  

한방건강TV 94.4 94.7  94.4  94.3 93.7  92.9  93.6 93.5 88.7 89.2 87.6  89.6  

허니TV － － － － 89.7  94.1  89.6 89.1 92.2 89.7 92.5  89.5  

현대홈쇼핑 99.2 99.1  99.2  99.1 99.1  99.1  99.2 99.1 99.1 99.2 99.1 99.1 

홈스토리 － － － － － － 81.7 81.7 84.5 81.7 87.0  87.3  

환경TV 90.2 89.9  90.3  88.8 88.5  88.4  88.3 88.1 86.9 82.5  87.9  

히어로 TV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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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

지상파에 대한 편성 규정 가운데 지역민방과 지상파 DMB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다른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는 특히 지역민방을 대

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써, 지역민방으로 하여금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단순 

중계[수중계]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정 비율 이상 자체편성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

으로는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방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도

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민영방송 네트워크 협정에 가

입한 지역민영 방송사들이 방송시간을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

한 프로그램]의 수중계로 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민방의 TV, 라디오 방송 

및 KBS와 MBC의 DMB를 제외한 지상파 DMB 방송에도 적용되고 있다.
5)
 이를 규정하는 방

송법령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⑥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

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

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

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0. 27>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⑥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

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

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

5) 2010년 현재 경인방송과 경기방송(라디오)은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 편성

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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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

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

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현재 수중계와 관련된 의무편성비율은 지역민방의 허가 차수별로 다르게 요구되고 있

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고시에 의거하면 구체적으로 1995년에 1차 지역민방 허가를 받은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의 TV와 라디오 방송은 매월 69%이내, 2차 민영방송인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의 TV와 라디오 방송은 매월 71%이내, 1997년 이후에 허가

받은 강원민방, 제주방송의 TV와 라디오 방송, 경인TV와 경인방송 라디오, 경기 방송의 

라디오 방송
6)
은 77%이내에서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 중계를 허용한다. 다시 말하면, 1차 

민영방송은 31%, 2차 민영방송은 29%, 그리고 나머지 민영방송은 23%의 자체편성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1. 지역민방의 지상파 TV/라디오 방송

2010년 중 지역민방에서 편성한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인TV를 제외한 9개 지역민방의 TV 방송은 모두 모두 해당 월별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민방인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은 월별로 소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의무

편성비율인 69%에 매우 근접한 비율을 유지하며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을 편성하고 있다. 2차 지역민방인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역시 법정 의무편성비율

인 71%에 매우 근접한 비율을 유지하며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

6) 2010년 현재 경기방송은 라디오 방송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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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단, 울산방송의 경우 1월에 의무편성비율 한도인 71%를 기록하였으나 이후는 매우 

작은 변동폭을 보이며 71% 이내를 유지하였다. 3차 민방 가운데 강원 방송 역시 11월에 

77%로 의무편성비율 한도에 달하였으나 나머지 달에는 미세한 차이로 규정 이내를 준수

하였으며 제주방송은 강원방송에 비해 미세한 차이로 낮은 수준에서 수중계 편성을 하였

다. 한편, 경인TV는 100% 자체편성을 수행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의 비율이 0으

로 나타났다. 

<표 3－14>  지역민방 텔레비전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

민방

KNN 68.9  68.7  68.8  68.5  67.9  68.7  68.1  68.7  68.3  67.1  67.4  68.1  

광주방송 68.9  67.9  68.9  68.7  68.6  63.5  68.7  68.6  68.4  64.7  68.7  68.3  

대구방송 68.5  68.7  68.9  68.9  68.6  68.4  68.8  69.0  68.6  68.2  68.9  68.5  

대전방송 68.8  68.6  69.0  68.7  67.9  68.7  68.8  69.0  68.0  64.7  68.7  68.3  

2차

민방

울산방송 71.0  69.7  70.5  70.2  70.7  70.6  70.8  70.8  70.6  69.1  70.8  70.5  

전주방송 70.7  70.1  70.6  70.3  70.2  70.0  70.5  70.5  70.5  70.4  70.1  70.6  

청주방송 70.7  69.5  70.9  69.5  70.9  70.3  70.3  70.6  70.9  68.1  68.8  68.6  

3차

이후

강원민방 76.9  76.6  76.9  74.9  76.1  76.4  76.7  76.9  76.9  75.9  77.0  76.6  

OBS경인TV 0 0 0 0 0 0 0 0 0 0 0 0

제주방송 75.3  76.5  74.6  73.9  76.0  71.8  74.1  75.9  76.3  74.7  75.0  74.1  

지역민방의 TV와 라디오를 나누어 살펴보면 1차와 3차 이후 TV에 비해 라디오 프로그

램 편성 시 수중계 비율이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0년도에 지역

민방의 TV 방송은 1차는 68.5%, 2차는 70.2%, 3차 이후는 75.7%인 반면, 라디오 방송의 경

우 1차는 66.8%, 2차는 70.4%, 3차 이후는 75.1%의 비율로 나타나서 1차 민방에서의 차이

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TV의 경우에서처럼 경인방송과 경기방송의 라디오 채널은 

수중계 비율이 0으로 매월 100% 자체편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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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지역민방 라디오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

민방

KNN 66.7 66.7 66.1 66.1 66.1 66.5 66.7 66.7 66.7 65.6 66.7 66.6 

광주방송 67.0 67.0  67.0  67.0  67.0  66.0  67.0  67.0  67.0  65.6  66.7  66.7  

대구방송 66.7 66.7  66.1  65.9  66.1  66.3  66.3  66.4  66.5  70.7  70.7  70.7  

대전방송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7.0  67.0  67.0  

2차

민방

울산방송 70.8 70.8 70.8 70.7 70.8 70.7 70.7 70.7 70.7 70.7 70.7 70.7 

전주방송 70.8 70.8  70.8  70.6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청주방송 70.6 70.4  70.7  70.7  70.7  70.7  70.7  70.7  70.7  66.7  66.7  66.7  

3차

이후

강원민방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경인방송

라디오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방송 0 0 0 0 0 0 0 0 0 0 0 0

제주방송 75.0 75.0  75.0  75.0  76.7  75.0  75.0  75.0  75.0  75.0  75.0  75.0  

[그림 3－14]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단위: %)

2. 지상파 DMB 방송

지역민방 외에 지상파 DMB 방송에 대해서도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에 관한 편성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령은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신규매체의 보호 

차원에서 지상파 DMB 방송에 대한 규제의 수준은 상당히 관대한 편으로, KBS, MBC의 



- 46 -

DMB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DMB에 대해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을 매월 80% 이내

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전체 편성 시간의 20% 정도만 자체 편성으로 충당하도

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중 방송 수행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10개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의 21개 

채널을 살펴본 결과, 2010년 현재 지상파 DMB 방송에 대해서는 편성 규제 유예 상태이지

만  의무편성비율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과도하게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편성물을 제공한 

채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민방의 지상파 방송에서처럼 DMB 방송에서도 지역민방 DMB의 수중계 비

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중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SBS의 경우만 100% 

자체편성 또는 20% 이하의 낮은 수준에서 다른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

고 있었다. SBS 외에 한국 DMB, U1 Media 계열의 채널 역시 지역민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다른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6>  지상파 DMB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 월별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BS

SBS ⓤ TV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SBS ⓤ 

RADIO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SBS CNBC － － － － － － － － － 17.3  17.5  20.4  

YTN 

DMB
Ⓜ YTN 76.0 77.9 76.3 69.5 74.6 75.4 78.8 76.8 77.4 76.5 78.2 79.4 

한국 

DMB

QBS 27.8 29.1 13.3 19.0 13.1 16.0 11.4 14.7 14.6 10.7 7.6 14.6 

QBS 

플러스
29.4 29.1  13.3  19.0  13.1  16.0  11.4  － － － － －

U1 

MEDIA

U1 TV 9.3 5.8 7.7 4.5 4.9 5.0 4.2 6.3 5.7 3.7 4.2 4.8 

mbn DMB 

TV
－ － － － 0.1  0.0  0.1  0.1  0.1  0.0  0.1  0.1  

U1 플러스 

TV
－ － － － － － － － － 46.3  48.5  44.4  

KNN
KNN ⓤ 74.7 73.4 72.9 73.5 71.2 74.0 73.4 74.3 73.3 72.6 72.0 73.9 

ubc ⓤ － － － － － － 79.0  79.6  79.7  79.9  76.3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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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구

방송

TBC ⓤ 68.9 70.9 69.6 70.1 69.6 70.0 69.1 70.0 69.4 68.3 69.2 68.3 

mYTN 79.5 79.2  78.0  75.6  78.9  78.8  79.0  79.0  78.8  79.1  72.1  78.7  

광주

방송

KBC ⓤ 67.9 76.0 74.9 68.2 75.1 58.6 68.6 68.6 68.3 65.0 68.2 67.6 

mYTN － － － － － － 77.0  77.0  79.2  77.2  79.1  77.0  

대전

방송

TJB ⓤ 75.7 75.6 75.4 74.8 72.4 73.3 76.1 77.3 72.9 74.3 75.0 74.6 

YTN CJB ⓤ － － － － － － 76.4  76.5  77.3  77.1  73.4  76.0  

강원

민방

Hi-GTB 79.7 77.8 79.1 77.4 79.0 77.4 76.4 76.8 76.6 75.5 76.7 76.3 

GO-GTB 79.5 79.2  78.0  75.6  78.9  78.8  79.0  79.0  78.8  79.1  72.1  78.7  

제주

방송

JIBS ⓤ 

DMB1
79.2 77.1 77.1 75.2 76.7 71.4 76.4 76.1 79.8 75.0 76.9 75.1 

JIBS ⓤ 

DMB2
79.5 79.2  78.0  75.6  78.9  78.8  79.0  79.0  78.8  79.1  72.1  78.7  

제 4 절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과 별도로 국내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들은 일정 비율 이상 외주제작물을 편성해야 한다. 이는 독립 제작사를 육성하여 국내 영

상 제작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프로그램 제작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마련

된 규정으로,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방송법>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

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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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

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를 제외

하며, 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0.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외주제작 방

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주제작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

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010년 현재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적용되

는 의무편성비율은 KBS 1TV의 경우 매분기 전체 프로그램의 24% 이상, KBS 2TV는 매분

기 40% 이상, MBC 및 SBS는 매분기 35% 이상이다. 교육 전문 방송인 EBS의 경우 매분기 

20%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며, SBS를 제외한 지역민영 방송사는 매분

기 4%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특수 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매

분기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21%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KBS, MBC, SBS

는 시간대에 따른 규제도 존재하여 매분기마다  주시청 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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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7)
 

1.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가. 지상파 3사와 EBS

2010년 분기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 3사 및 EBS 모두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널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의무편성비율이 가장 높은 KBS2

의 외주제작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5%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MBC, SBS 역시 모두 

45% 후반 50% 초반의 범위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다. KBS1은 26~29%, 

EBS는 20~27% 범위에서 외주제작물을 편성하여 의무편성비율에 매우 근접한 범위 내에서 

외주제작물을 편성하였다.  

KBS 1TV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들은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부문에서

도 의무편성비율인 10%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주시청 시간대에는 SBS의 외

주제작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2와 SBS는 분기별로 55% 이상의 높은 

비율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KBS1은 역시 이보다 훨씬 낮은 15% 미만의 

수준을 보였다. 

<표 3－17>  지상파 방송의 전체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1 26.2 28.4 29.2 26.7 

KBS2 52.2 51.4 51.7 51.8 

MBC 47.1 52.5 47.5 48.0 

SBS 48.1 46.4 52.0 52.9 

EBS 21.5 20.0 24.0 26.8 

7) 2010년 12월부터 이 규정은 분기에서 반기로 산정 기간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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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지상파 방송의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BS1 14.3 11.6 13.8 12.2 

KBS2 56.3 57.2 59.7 58.8 

MBC 40.6 43.1 41.7 38.2 

SBS 59.0 56.8 59.0 61.5 

나. KBS 지역방송국과 MBC 지방계열사

지역방송국들의 편성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의 지역 방송국 및 MBC의 지역 계열

사들 모두 연중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BS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KBS 1TV의 편성으로 방송을 시작한 경인센터를 제

외한 나머지 지역방송국들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

다. 각각의 비율 역시 KBS 서울 본사의 편성비율과 큰 차이가 없어 3% 이내의 편차를 보

였다. KBS2 역시 KBS 1TV보다도 더 작은 1.2% 이내의 차이를 보이며 본사와 비슷한 비율

로 외주제작물을 편성하였다, 

<표 3－19>  지역 KBS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지역방송국
전체시간대 주시청시간대

1/4 2/4 3/4 4/4 1/4 2/4 3/4 4/4

1TV

부산 25.9 28.2 28.7 26.4 11.7 10.1 12.3 10.9 

울산 25.9 28.6 29.3 26.8 11.7 11.4 13.8 12.2 

창원 25.9 28.5 29.0 26.6 11.7 10.0 12.1 10.8 

진주 25.9 28.5 29.0 26.4 11.7 10.0 12.1 10.8 

대구 25.9 28.2 29.1 26.8 11.7 10.1 11.9 10.9 

안동 25.9 28.6 29.1 26.8 11.7 11.4 11.9 10.9 

포항 52.2 51.6 29.1 26.8 56.3 57.2 11.9 10.9 

광주 25.6 28.0 28.9 26.3 11.7 10.1 12.4 10.9 

목포 25.6 27.5 28.9 26.3 11.7 10.2 12.4 10.9 

순천 25.6 27.1 28.9 26.3 11.7 10.1 12.4 10.9 

전주 26.1 28.9 29.9 27.4 12.0 11.2 14.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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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국
전체시간대 주시청시간대

1/4 2/4 3/4 4/4 1/4 2/4 3/4 4/4

1TV

대전 25.8 28.1 28.7 26.2 11.8 10.2 11.5 10.2 

청주 26.3 29.0 29.6 27.1 11.7 11.0 13.8 12.2 

충주 26.3 29.0 29.6 27.1 11.7 11.0 13.8 12.2 

춘천 26.3 28.3 29.0 26.5 11.7 10.6 13.5 10.9 

강릉 26.3 28.4 28.9 26.5 11.7 10.3 11.5 10.9 

원주 26.3 28.4 29.0 26.5 11.7 10.7 12.5 10.9 

제주 26.3 28.6 29.5 26.7 11.7 10.4 12.1 10.4 

경인센터 － － － 26.7 － － － 12.2

2TV

부산 52.2 51.6 51.7 51.5 56.3 57.2 59.7 57.7 

울산 52.2 51.6 51.7 51.8 56.3 57.2 59.7 58.8 

창원 52.2 51.6 51.6 51.5 56.3 57.2 59.3 57.7 

진주 52.2 51.6 51.6 51.5 56.3 57.2 59.3 57.7 

대구 52.2 51.6 51.4 51.5 56.3 57.2 58.5 57.7 

광주 52.1 51.6 51.7 51.6 56.3 57.2 59.7 58.5 

전주 52.2 51.6 51.7 51.5 56.3 57.2 59.7 58.3 

대전 52.2 51.6 51.7 51.8 56.3 57.2 59.7 58.8 

청주 52.2 51.6 51.7 51.5 56.3 57.2 59.7 57.7 

춘천 52.2 51.6 51.7 51.5 56.3 57.2 59.7 57.7 

강릉 52.2 51.6 51.7 51.5 56.3 57.2 59.7 57.7 

제주 52.2 51.4 51.3 51.5 56.3 56.4 58.5 57.7 

[그림 3－15]  KBS 본사와 지역방송국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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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방 계열사들 역시 2010년 중 분기별 35% 이상이라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관한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BS에 비해 지방 계열사간 편차가 상대적

으로 큰 편으로, 그 차이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4.3%까지 나타났다.  또한 전체 시간대 

서울 MBC의 편성과 비교해 볼 때 지방 계열사들의 평균적인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이 약 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지역 MBC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지방

계열사

전체시간대 주시청시간대

1/4 2/4 3/4 4/4 1/4 2/4 3/4 4/4

부산 44.1 51.8 45.8 47.6 38.8 43.8 42.9 38.9 

마산 44.5 49.6 46.0 44.5 40.6 43.2 41.7 38.2 

울산 48.6 49.6 46.0 42.7 42.2 45.4 41.2 34.6 

진주 43.5 50.6 47.6 44.3 40.6 43.1 41.7 38.2 

대구 44.1 51.8 44.3 43.5 38.8 43.8 35.3 35.1 

안동 44.5 49.6 42.6 42.6 40.6 43.2 44.7 34.8 

포항 48.6 49.6 42.3 43.7 42.2 45.4 41.7 38.2 

광주 42.0 48.0 40.0 44.4 40.6 43.2 41.8 38.2 

목포 44.2 50.1 45.1 45.2 39.7 40.8 38.9 33.6 

여수 47.1 51.8 36.8 33.7 40.6 43.3 41.7 38.2 

전주 44.8 47.9 38.8 38.0 36.9 44.3 36.4 33.0 

대전 39.5 47.6 39.6 40.9 32.9 40.4 36.4 33.3 

청주 42.4 46.9 44.8 42.8 40.6 43.1 41.7 38.2 

충주 41.0 51.2 38.8 40.1 34.0 41.0 41.6 34.7 

춘천 40.5 46.4 40.6 41.4 38.6 41.6 39.6 36.3 

강릉 41.6 47.1 41.6 42.5 40.4 43.2 41.7 38.2 

원주 42.7 48.8 42.4 43.1 40.6 42.3 41.7 38.2 

삼척 40.1 46.6 40.2 40.5 35.5 41.5 37.8 31.1 

제주 46.0 52.3 44.2 44.2 40.6 43.1 41.7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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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서울 MBC와 지방계열사의 연평균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비교
(단위: %)

2. 지역민영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지역민방의 외주제작물에 대해서는 SBS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이 모두 분기별 의무

편성비율인 4% 이상을 유지하였다. 특히 1차 민방 중에서는 대전방송이, 2차 민방 중에서 

청주방송, 3차 이후 가운데에서는 강원민방과 경인TV가 모두 의무편성비율을 상회하는 

10% 이상의 비율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21>  지역민방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NN 6.7 6.6 7.6 8.0 

광주방송 6.4 7.3 6.6 6.6 

대구방송 8.7 8.3 8.3 8.4 

대전방송 12.3 13.5 13.1 12.8 

울산방송 7.1 7.6 7.7 7.3 

전주방송 8.5 5.9 6.2 5.3 

청주방송 10.5 12.5 12.9 13.9 

강원민방 10.0 10.0 11.1 12.2 

경인TV 15.1 17.6 20.1 22.8 

제주방송 4.9 4.7 5.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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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외주제작물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경인 TV의 경우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 반면, 나머지 지역민방의 경우 분기별로 5~15% 범위 내에

서 소폭의 비율등락을 보이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주방송은 10개 지역민방 중에

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외주제작물 편성 비율이 가장 높은 

4사분기에도 6.2%의 비율을 기록하였다. 경인TV를 제외하면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

방이 분기별로 10% 이상의 외주제작물을 편성하여 지역민방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17]  지역민방의 분기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제 5 절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에는 방송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2010년 중 방송사업에 적용된 편성고시에서

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매분기 80% 이상, EBS의 경우 매분기 70% 이상의 국내제작

물 편성비율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였다. 지상파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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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50%이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40%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상파 3사를 제외

한 나머지 지상파 DMB는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국내 제작물을 편성해야 한다.  

<방송법>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

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

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2.>

③ 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

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

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1. 8. 19>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

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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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

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 ․ 애니메이

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

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

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

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1. 영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

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

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④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

분의 6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

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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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내 제작물 전체의 편성비율에 대한 규정에 추가하여,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

션/대중음악 등 세부 분야별에 의무편성비율 또한 존재한다. 2010년 중 적용된 편성고시에 

따르면 국내제작 영화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5%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연

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 이상, 국내제작 대중음악은 연간 전체 대중음악 편성

시간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단, 영화의 경우 종교 전문채널에 대해서는 4% 이상의 

비율을, 애니메이션의 경우 교육 전문 방송인 EBS는 8% 이상, 종교 전문채널은 4% 이상의 

비율을 의무편성비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전문편성 방송사업

자는 국내제작물 전체가 아닌 각 분야별 쿼터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애니메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에 관한 정량제 의무편성 

비율이 존재하여 지상파 3사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1% 이상, EBS가 0.3% 이상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지상파 3사와 EBS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지상파 3사 및 EBS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편성비율인 

80%와 70%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의 경우 80%를 상회하여 95%이상

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유지하였으며, 방송사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KBS 1TV와 

MBC에 비해 KBS 2TV와 SBS가 2~3%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EBS 또한 

[그림 3－18]  지상파 방송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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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 선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70% 이상을 요구하는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다. 

분야별 편성쿼터 가운데 국내제작 영화에 대한 지상파 3사의 연평균 편성비율을 살펴보

면, 이들 방송사업자들 모두 의무 편성비율인 25%를 훨씬 웃도는 비율로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MBC와 SBS는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이 10% 이상씩 크게 증가한 반면, KBS 1TV와 KBS 2TV는 각각 약 3%와 0.7% 정

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방송시간을 살펴보면, KBS 1TV의 경우 2010년에 전체 

영화방영시간이 2009년도 대비 1,060분 증가하였으나, 국내제작 영화는 역시 255분밖에 

늘어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구성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KBS 2TV의 경우 전체 영

화방영시간이 850분 줄어들고 국내제작 영화 방영시간도 536분 줄어듦으로써 국내제작 영

화의 비율 자체는 KBS 1TV에 비해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게 나타났다. MBC와 SBS는 전

체 영화시간은 줄어든 반면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그 비율변화가 크

게 기록되었다. 두 채널에서 실제로 늘어난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시간은 MBC의 경우 150

분, SBS의 경우 473분이다. 

[그림 3－19]  지상파 3사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단위: %)

지상파 3사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있어서도 의무편성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MBC 100%, SBS 100%, KBS 1TV 96.2%, KBS 2TV 66%의 편성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비율은 기준치인 45%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들이다. 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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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 점은 전년도와 비교해 유독 KBS 2TV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큰 폭 하

락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방송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KBS 2TV에서는 오히려 

전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이 각각 6,165분, 2,675분씩 늘

어났으나, 국내제작물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은 

오히려 떨어진 반면, 나머지 네 채널에서는 2010년 중 전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과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시간이 300~650분 정도 줄어들었다.

[그림 3－20]  지상파 3사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교육 전문 방송으로서 국내제작 영화 25%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8% 이상을 충족

해야하는 EBS의 경우 2010년 중에도 이 두 규정을 모두 충족시켰다. 영화는 전년도 대비 

약 0.5% 줄어든 27.8%의 편성비율을 기록하였고 애니메이션은 전년도와 동일한 26.8%를 

기록, 의무편성비율인 8%를 훨씬 상회하였다. 실제 방송시간 측면에서는 영화의 경우는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시간이 전년도에 비해 2,765분 늘어났으나, 애니메이션은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 방영시간은 26,089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은 6,978분 줄어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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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EBS의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 3사 및 EBS는 전년도와 마

찬가지로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었다. 특히 EBS는 규정된 의무편성비율(0.3%) 및 다

른 방송사업자의 편성비율현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성비율을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3－22]  지상파 3사 및 EBS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2. 지역민방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10개의 지역민영 지상파 방송사업자들 또한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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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잘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는 지상파 3사와 유사한 수준에서 국내제

작 프로그램을 분기마다 90% 이상 편성하고 있었으며, 자체 편성비율이 높은 경인방송의 

경우에만 이보다 낮은 80~83% 사이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그림 3－23]  지역민방의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분야별 쿼터 가운데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 현황을 검토한 결과, 법정 의무편성비율인 

25%를 훨씬 웃도는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경인방송과 대구방송을 제외한 지역 민방

들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은 전년도 대비 약 10% 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BS의 2009~ 2010년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상승폭(60.8 → 72.8)과 유사하다. 경인TV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약 10% 의 상승폭을 보이며 전체 영화 편성시간 가운데 38.4%를 국내

제작 영화로 편성하고 있었지만, 이는 다른 지역민방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로, 타지역 민

방들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은 7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영화 방영시간을 

비교해보면 경인TV의 경우 2010년 중 전체 영화 방영시간이 2만분이 넘어서서 연간 7천

분을 전후하여 영화를 방영하는 다른 지역민방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시간 역시 타지역 민방에 비해 4천분 가량 많았다. 

지역민방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과 마찬가지로 

45% 라는 법정기준을 훨씬 웃돌고 있었다. 경인방송을 제외한 9개 지역민방 모두 국내제

작 애니메이션을 100%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SBS의 연간 국내제작 애

니메이션 편성비율과 같은 수치이다. 반면 경인방송은 50.4%를 기록, 의무편성비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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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 정도 더 높은 수준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영화의 예에서처럼 실제 방송시간 분량으로는 경인TV의 애니메이션 방영시간과 국

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이 다른 지역민방에 비해 훨씬 높았다. 구체적으로, 경인TV는 

2010년 중 21,295분의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이 가운데 10,740분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이었던 반면, 나머지 지역민방에서는 7천분 내외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다.   

[그림 3－24]  지역민방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한편,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관련하여 SBS를 제외한 10개 지역 민영방송

사업자 중 경인TV, KNN, 울산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대전방송, 강원민방 등 과반수의 

방송사업자가 연중 1% 미만으로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림 3－25]  지역민방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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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민방에 대한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규제는 유예 중에 있으므로 편성 규제 

위반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지상파 DMB 역시 편성고시에서는 0.1%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

션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은 종합유선방송(SO)에서 지역방송 외에 다른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용하는 채널이다. 현행 규정상 SO는 직사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편성 시간 중 매분기 50% 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한다. 

2010년 중에는 분기마다 24~26개의 법인에서 직사채널을 운영하였으며, 조사결과 MSO

와 단독 SO 모두 분기별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SO들은 법정 의무편성비율인 50%를 훨씬 상회하는 86~100%의 범위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2009년도에 CJ와 CMB 계열의 MSO에서 70% 대에서 국내 제

작물을 편성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진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2>  SO 직사채널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계열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MSO

C&M － － － －

CJ 100(12) 100(12) 100(11) 100(11) 

CMB 87.4(6) 86.1(6) 100(5) 100(4)

GS홈쇼핑 － － － －

HCN 100(2) 100(6) 100(8) 100(8)

Tbroad － － － －

CJ헬로비전

(구온미디어)
－ － － －

큐릭스 － － － －

단독 SO 99.3(4) 100.0(2) 100(2) 100(2)

주: 1) 괄호 안은 직사채널 운용 법인 수임

2) ‘－’는 직사채널 운용결과가 없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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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은 해당 채널 전체 프

로그램 편성시간 중 매분기 50% 이상이다. 2010년 중 이 편성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 채널

은 총 4개로 일반위성방송으로는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주)의 자체 채널인 키즈톡톡, 레인

보우 채널과, 위성DMB 방송 티유미디어(주)의 자체 채널인 Tu Cinema, Tu Sports가 해당

된다. 

연중 편성현황 조사결과, 위성방송은 SO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로 국내 제작물을 편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즈 톡톡의 경우 연 평균이 약 52% 정도로 의무편성비

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국내 제작물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널의 성격상 TU Cinema 역시 분기에 따라 50%대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 SO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국내 제작물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하여 보면 스카이레인보우와 TU Cinema의 경우 국내제작물의 비율이 전

년도에 비해 다소 높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23>  위성방송의 국내제작물 편성현황
(단위: %)

방송사업자 채널명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일반

위성방송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키즈톡톡 52.97  51.33  50.69  52.74 

레인보우 72.65  71.87  72.38  76.29 

위성DMB

방송 

티유

미디어㈜

TU Cinema 89.65  55.21  58.57  66.99 

TU Sports 69.70  73.07  63.96  77.23 

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는 2011년 ‘KT스카이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티유미디어(주)

는 2010년 SK텔링크(주)에 합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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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위성방송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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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매분기 전체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40% 이상을 국내제작물로 

편성해야 한다. 단,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대중음악 전문편성 채널의 경우는 분야별 쿼터

비율이 적용된다.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 5항에 의거하여 영화 전

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분기별,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5% 이상,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분기별,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5% 이상(지상파 방송사

업자는 4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와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채널의 경우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이 40%가 이하라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비율 위반으로 기록되지 않

고 있다. 실제로, 카툰네트워크, OCN 등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전문편성 채널의 경우 연중 

분기별 국내제작물 편성이 40% 이하이다. 대중음악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제작물 전체에 대해 요구하는 40% 보다 오히려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어 분기별,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국내 제작물로 편성해야 한다. 

조사결과, 2010년 중 등록 취소된 일부 채널을 제외한 168개의 채널 가운데 5개 홈쇼핑 

채널들을 포함하는 37개 채널에서 매 분기마다 국내 제작물을 100% 편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참고로, 2009년에는 166개 채널 가운데 33개 채널이 100%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

성한 바 있다. 168개 PP 전체의 연평균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약 77%로 2009년의 

75.6%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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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계열 PP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채널

(MBC-ESPN, SBS 스포츠, SBS 골프, KBS N Sports)과 드라마/쇼 중심의 오락 채널간의 차

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국제 경기가 많은 스포츠 전문채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오락채널 또는 드라마 재방영 채널은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90% 이상 방송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 시리즈물 편성비율이 높은 영화 채널과, 

일본 또는 미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주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들

은 역시 연평균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으며, 온스타일, 올리브, 

동아 TV 등 해외제작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리즈들의 방영비율이 높은 라이프 

스타일 채널의 경우에도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표 3－24>  PP의 분기별 국내제작물 편성현황
(단위: %)

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ABO 40.84  40.95 40.84 40.76  

AsiaN 37.33  42.20 40.60 40.75  

ATV 90.08  95.48 100.00 100.00 

Business& 54.83  59.81 64.46 75.20 

Catch On plus 28.72  26.70 31.13 33.86  

Catch On 26.40  27.53 29.46 27.60  

CBS TV 97.00  97.78 97.70 98.94  

CGN TV 78.88  77.40 75.26 81.34  

CGV Plus 40.53  40.13 44.29 －

CHANNEL-T － 73.00 65.36 62.63 

cineF － － 27.20 30.69 

CJ오쇼핑 100.00  100.00 100.00 100.00  

CMC가족오락TV 97.93  99.80 100.00 100.00 

CNBC 92.40  94.82  94.67 99.41 

CNTV 66.50  69.38 77.12 80.87 

CRTV 100.00  100.00 100.00 100.00 

CTS 기독교TV 97.10  96.67 98.40 97.83 

E Channel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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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E! Entertainment 

Television
80.80  79.73 80.53 82.00 

EBS English 89.01  83.45 80.08 81.05 

EBS U 100.00  100.00 100.00 100.00 

EBS 플러스 1 100.00  100.00 100.00 100.00 

EBS 플러스 2 100.00  100.00 100.00 100.00 

ETN-TV 99.00  98.27 98.73 99.91 

FNC － 72.33 78.72 83.35 

FOOD N 72.07  72.91 72.78 －

FOX 40.90  45.42 47.50 42.24 

FOXlife 41.93  46.29 45.03 45.14 

FSTV 95.63 96.72 95.26 95.34 

FTV 100.00 100.00 100.00 100.00 

FX 55.80  53.40 57.12 56.78 

GCN 90.17  89.66 92.25 95.38 

Goodtv 76.71  74.20 78.90 78.27 

GS Shop 100.00  100.00  100.00 100.00 

GTV 91.91  90.35 90.44 96.92 

HD ONE 42.66  43.43 43.10 48.05 

HOMEDRAMA 100.00 100.00 100.00 100.00 

HOW TV － － － 100.0 

INET TV 100.00  100.00 100.00 100.00 

J Golf 50.03  59.95  56.08 58.90 

JEI English TV 74.03  74.67 89.69 89.05 

JEI 재능TV 44.13  44.00 41.12 40.74 

KBS drama 99.20  99.54  100.00 100.00 

KBS Joy 99.57  100.00  100.00 100.00 

KBS N sports 72.63  83.69  84.71 77.15 

KBS Prime 100.00  100.00  100.00 100.00 

KCN 무협 38.29  35.95  35.48 35.10 

KHR-TV － 66.01 63.90 70.69 

KIDS-TV － － 100.00 100.00 

KM 76.73  61.32  55.53 48.48 

Knet TV － －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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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KTV 87.17  88.99 90.64 91.04 

MBC Every1 DMB 100.00  100.00  100.00 100.00 

MBC game 100.00  100.00  100.00 100.00 

mbc life 96.93  100.00 99.93 99.33 

MBC 드라마넷 100.00  100.00  100.00 100.00 

MBC-ESPN 58.51  74.47 80.59 75.46 

MBCEvery1 98.80  100.00  96.94 99.03 

MBCNET 100.00  100.00 100.00 100.00 

MBN TV 98.56  99.02 97.36 98.47 

MGM 36.58  25.69 25.33 25.43 

Mnet 66.50  48.07 42.56 39.78 

mountainTV 87.80  88.12 88.14 85.51 

Mplex 43.93  51.64 55.73 49.96 

MTN(구 MCN) 99.57  99.55 99.97 100.00 

MTN(위성 CH512) 99.60  99.63 99.94 100.00 

MTV 74.73  71.80 75.87 73.79 

National Geographic 42.03  41.88 42.10 44.46 

NICK 47.10  51.76 47.82 49.76 

NS 농수산홈쇼핑 100.00  100.00 100.00 100.00 

OBS W － 100.00 100.00 100.00 

OCN Series 44.77  47.84 45.63 41.41  

OCN 39.63  37.83 42.40 51.23  

on game net 100.00  100.00 100.00 100.00 

On Style 51.00  48.93 47.12 61.81  

OUN 97.39  97.40 95.08 97.79 

PBC-TV(평화방송) 84.50  85.83 90.00 88.21  

POWERAUTO 53.50  59.30 64.48 60.66 

QTV 83.60  86.12  91.51 94.34 

Real TV 93.87  97.92 95.68 94.89 

RTV 88.33  86.33 88.00 89.33  

SBN

(애니플러스)
－ 47.13 47.51 48.50 

SBS골프 44.43  48.92 56.28 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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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SBS드라마플러스 98.57  100.00 100.00 100.00  

SBS스포츠 51.30  61.68  66.86 48.02 

SCREEN 33.97 28.84 35.88 35.89 

SKY HD 41.26  43.29 40.52 43.16 

SkyEN 46.20  47.57 48.66 53.39 

SKY바둑 100.00  100.00 100.00 100.00 

STB상생방송 92.03  89.6 92.3 97.2 

Story On 64.03  72.43 77.97 72.90  

STV 99.66  97.98 97.98 97.86  

Super Action. 41.27  40.69 38.07 48.76  

TBS TV 95.87  98.81 98.80 98.80  

tomatoTV 100.00  100.00 100.00 100.00 

Trend E (구 채널텐) 71.64  48.88  61.06 65.56 

tu request(위성 CH35) 100.00  100.00 100.00 100.00 

TVB KOREA 47.22  46.7  45.8  41.49 

tvN DMB 100.00  100.00 100.00 100.00  

tvN(구KMTV) 96.68  98.95 99.42 99.81  

TVT 70.01  83.13 86.13 －

VIKI 60.88  63.55 66.66 61.38 

WOW한국경제TV 99.31 99.40 100.00 100.00 

XTM 42.52  50.26 50.27 52.89  

Y-STAR 100.00  100.00 100.00 100.00 

YTN 98.43  98.42  98.64 98.62 

가요TV 98.81 100.00 100.00 100.00 

국군방송 74.03  71.99 75.58 74.00  

국회방송 NATV 88.33  88.67 84.67 88.67  

극동Art TV 74.90  66.13 65.60 61.54 

동아TV 51.62  64.78 71.93 79.10  

드라맥스 99.80  100.00 100.00 100.00 

디원 91.57  95.50 73.39 85.36 

롯데홈쇼핑 100.00  100.00 100.00 100.00  

리빙TV 76.32  73.63 71.85 66.98 

메디TV 99.17  96.39 96.53 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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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미드나잇채널 48.69  64.11 71.79 66.50 

바둑TV 99.60  100.00 100.00 100.00 

법률방송 78.70  75.68  72.91 76.14 

복지TV 97.87 97.71 98.07 97.05 

부동산TV 97.43  99.36 98.00 100.00 

불교TV 96.16  97.24 96.74 98.25  

브레인TV 100.00 100.00 100.00 100.00 

비타민TV 80.40  70.19 67.94 74.80 

사이언스TV 41.67  43.48  42.46 99.41 

생활건강TV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경제TV 86.83  93.16 95.14 94.09 

스파이스TV 60.13  55.56 54.68 57.72 

스피드스포츠(Fsports) 78.45  83.76 84.34 83.55 

실버TV 98.43  97.31 98.08 99.21 

실버아이 100.00  100.00 100.00 100.00 

아리랑TV 86.34  91.06 91.44 89.61  

애니맥스 40.03  38.28 43.14 59.84 

애니박스 34.30  32.69 34.72 31.07  

애니원 34.97  32.66 37.57 34.23  

어린이TV 73.13  75.00 66.19 51.13 

예술TV Arte 100.00  99.72 95.68 100.00 

온토마토TV 100.00  100.00 100.00 100.00 

올리브채널 71.68  70.83 71.05 74.12  

월드이벤트TV 100.00  100.00 100.00 100.00 

웨딩TV 100.00  100.00 100.00 100.00 

육아방송 93.74  91.06 94.18 93.98 

이데일리 TV 86.90  88.12 86.88 88.90 

인디필름 66.67 96.96 92.09 96.32 

일자리방송 90.91  61.46 66.41 73.74 

중화TV 40.90  40.53 40.08 40.33 

채널 J 41.70  41.23 41.45 40.49  

채널CGV 39.37  39.26 42.91 45.27  

채널CGV위성DMB 60.80  43.04 54.59 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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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채널뷰 75.23 83.91 90.30 86.02 

챔프 30.67  33.62 31.49 34.38 

칭 42.66  44.04  43.57 44.38 

카툰네트워크(CN) 33.84  36.54  35.95 36.15 

코미디TV 100.00  100.00 100.00 100.00 

쿠키TV 100.00  100.00 100.00 100.00 

텔레노벨라 41.73  40.61 40.43 40.85 

투니버스 46.33  49.57 41.01 52.72  

팍스TV 100.00 100.00 100.00 100.00 

패션앤 41.07 41.46 49.84 53.28 

폴라리스TV 57.25 75.91 82.43 79.02 

푸드TV 91.53  92.72 81.21 82.50 

한국직업방송 93.87  92.18 92.92 92.96 

한방건강TV 94.00  94.58 95.04 97.61 

허니TV － 100 79.81 79.95 

현대홈쇼핑 100 100 100 100

홈스토리 － － 27.10 41.27 

환경TV 40.23  40.29 40.12 40.42 

히어로 TV 25.00  25.00 25.00 25.00  

장르별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168개 채널 가운데 2010년 중 영화를 

편성한 채널은 46개, 애니메이션은 26개, 대중음악은 45개 채널이었으며, 복지TV와 인디

필름의 경우 세 장르 모두 편성하였으며,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함께 편성한 채널은 15개

로 나타났다. 

영화를 편성한 46개 채널 중에서 20개 채널은 연간 전체 영화 편성 시간 중에서 국내제

작 영화를 30% 이하로 편성하고 있어서 비교적 의무편성비율에 가깝게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인디필름, 리빙TV,실버TV 등 9개 채널은 95%가 넘는 비율로 국내 제작 영화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 채널들은 전체 영화 편성 시간 자체가 연간 1,000분 이하로, 이를 

환산하면 120분 분량 영화를 연간 8편 조금 넘게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전체 영화 

편성 시간도 많으면서 국내 제작 영화를 많이 편성한 채널은 OCN series, 인디필름 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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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문 채널들이며, 스파이스 TV와 같은 성인채널들 역시 국내 제작 영화 편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전체 애니메이션 방영 분량을 100% 국내 제작물로 편성한 7개 

채널 중에서 12,48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EBS u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채널은 

역시 애니메이션 편성 시간 자체가 적은 채널들이다. 애니메이션을 연간 30만분 이상 방

영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나 어린이 채널들의 경우 대체로 의무편성비율 규정인 

35%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으며, 어린이TV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67%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음악의 경우 2010년 중 대중음악을 프로그램을 편성한 45개 채널 가운데 채널원과 

일자리 방송, E! Entertainment Television을 제외한 42개 채널은 전량을 국내 제작 대중음

악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국내 제작물 비율은 국내 

제작 대중음악의 인정기준과도 관련되어 있다. 프로그램 제작자를 기준으로 국내 제작 여

부를 판단하는 현재 관행에서는 프로그램 내에 외국 대중음악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

도 프로그램 자체를 국내 제작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의 여러 측

면을 고려한 국내 제작 대중음악 판정기준이 도입된다면 국내제작 대중음악 비율은 이보

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표 3－25>  PP의 장르별 연간 국내제작물 비율
(단위: %)

채널
영화

(25% 이상)

애니메이션

(35% 이상)

대중음악

(60% 이상)

가요TV 　 　 100 

국군방송 　 　 100 

극동Art TV 48.0 　 　

동아TV 29.5 　 　

디원티브이 37.4 　 　

리빙TV 100 　 100 

리얼TV 　 　 100 

미드나잇 56.4 　 　

복지TV 27.4 100 100 

불교TV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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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영화

(25% 이상)

애니메이션

(35% 이상)

대중음악

(60% 이상)

브레인TV 　 　 100 

생활건강TV 　 　 100 

슈퍼액션 25.5 　 　

스파이스TV 60.5 　 　

실버아이 　 　 100 

실버TV 100 　 100 

씨네프 30.9 　 　

애니맥스 　 35.0 　

애니박스 　 36.1 　

애니원 　 36.8 　

애니플러스 　 36.0 　

어린이TV 　 67.1 　

올리브채널 54.0 0.0 　

월드이벤트TV 　 　 100 

육아방송 　 49.2 　

인디필름 97.0 61.8 100 

일자리방송 26.4 　 75.1 

중화TV 32.6 　 　

채널원 31.3 　 99.7 

채널CGV 30.1 　 　

채널CGV DMB 48.1 　 　

챔프 　 35.0 　

카툰네트워크 　 35.6 　

코미디TV 　 　 100 

키즈톡톡 　 37.1 　

텔레노벨라 채널 　 　 100 

투니버스 　 35.7 　

허니TV 84.6 　 　

히어로TV 25.0 　 　

ABO 26.3 　 　

arirang TV 100 　 100 

AsiaN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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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영화

(25% 이상)

애니메이션

(35% 이상)

대중음악

(60% 이상)

ATV한국농림수산방송 　 100 100 

BBS 불교방송 　 100 100 

Catch on 27.9 　 　

CBS TV 　 41.4 　

Channel J 100 　 100 

CMC가족오락TV 　 　 100 

CNTV 28.0 　 　

CTS기독교TV 37.4 　 　

E! Entertainment 

Television
　 　 99.1 

EBS English 　 2.9 　

EBS u 　 100 　

ETN 　 　 100 

FNC 53.0 　 　

FX 100 　 　

Goodtv 29.8 12.2 　

Homedrama 　 　 100 

INET TV 　 　 100 

JEI English TV 　 44.9 　

JEI EnglishTV 29.6 　 　

JEI TV 　 41.5 　

KBS drama 　 　 100 

KBS Joy 　 　 100 

KBS Prime 　 　 100 

KCN무협채널 26.8 　 　

kids-tv 　 100 　

KM 　 　 100 

KTV 58.8 　 　

MBC every1 　 100 100 

MBC every1 DMB 　 　 100 

MBC LIFE 　 　 100 

MBC드라마넷 　 　 100 

MBCNE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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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영화

(25% 이상)

애니메이션

(35% 이상)

대중음악

(60% 이상)

MGM 29.2 40.4 　

Mnet 　 　 100 

Mplex 27.5 　 　

MTV 　 　 80.8 

NATV 100 　 　

nick 　 35.1 　

OBS W 　 　 100 

OCN 29.6 　 　

OCNseries 100 　 　

olleh tv 　 　 100 

On style 28.7 　 　

PBC-TV 10.1 　 　

screen 35.6 　 　

SKY HD 　 　 100 

SKY HD 27.9 　 　

Story on 27.7 　 　

STV 　 　 100 

tbs V 100 　 100 

TU REQUEST 　 　 100 

tvN 70.4 　 100 

tvN DMB 　 　 100 

viki 57.7 　 　

XTM 29.9 　 　

Y-STAR 　 　 100 

제 6 절  1개 국가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방송법과 시행령 및 편성 고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방송하는 수입 외국 영

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1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

율을 60% 이내로 제한하여 편성해야 한다.
8)
 이때 국내제작 영화가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

8)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편성고시 제2010-57호부터는 수입한 외국 영화 ․ 애니메이

션 ․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의 의무편성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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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 즉, 150%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
9)
에 편성하는 경우에도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편성고시 제10조).  

1. 지상파 3사 및 EBS의 1개 국가제작 프로그램 편성

가. 수입 외국 영화

<표 3－26>  수입 외국 영화 연간 편성추이
(단위: 분)

KBS 1TV KBS 2TV MBC SBS EBS

2009
3,155 1,564 4,320 3,175 13,599 

(47.1%) (35.7%) (58.7%) (39.2%) (71.7%)

2010
3,960 1,250 2,785 2,017 13,676 

(51.0%) (35.4%) (46.6%) (27.2%) (72.2%)

증/감    805 －314 －1,535 －1,158 77 

주: 괄호 안은 전체 영화 편성시간 대비 비율임

2010년 중 지상파 3사와 EBS의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수입 외국 영화의 편성비율을 살펴

보면 KBS 1TV와 EBS를 제외한 세 채널에서 2009년에 비해 영화 편성시간이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난다. 특히 KBS 1TV와 EBS에서 늘어난 수입 영화 편성 시간에 비해 나머지 세 채

널에서 줄어든 외화 방영시간이 훨씬 커서 전반적으로 2010년에는 수입 외국 영화를 덜 

편성했다고 할 수 있다. 

지상파 3사 및 EBS에서 방영한 영화 가운데 수입 외국 영화의 편성비율을 비교해보면, 

KBS 1TV는 51%, KBS 2TV는 35.4%, MBC는 46.6%, SBS는 27.2%, EBS는 72.2%로, EBS > 

KBS 1TV> MBC > KBS 2TV> SBS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KBS 1TV의 경우 외화 편성시간이 

 기간이 분기에서 반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도 2010년 하반기 편성 실  

 시결과 보고를 반기 기준으로 하고 있다(제7조). 

 9) 이때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는 평일 7~9시, 17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7시 

30분~11시, 14시~20시이다(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 

10) 2008년 주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의 연평균 수입 영화 편성비율은 KBS 1TV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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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동시에 외화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도 증가하였으며, EBS의 경우 전체 영화 편성

시간 중 70% 이상이 외화였으나 그 증가도는 KBS 1TV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

다. KBS 2TV와 MBC, SBS는 수입 영화의 편성시간과 비율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수입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60% 미만

으로 편성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지상파 3사와 EBS는 서로 다른 편성 형태를 보이고 

있다. MBC와 SBS, EBS는 후반기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는 편성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KBS

의 경우 두 채널 모두 2사분기에서 외화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하반기에 줄어드

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9년과 달리 EBS를 제외하고는 수입 외국 영화가 차지하는 편성비율이 70%가 넘어서

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EBS는 연중 수입영화 편성 비율이 높아서 1/4분기와 하반기 

모두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도에는 연초에 비해 연말에 편성되는 수입 외

화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0년에는 그 추세는 뚜렷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EBS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에서 하반기에 수입 외화 편성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분기별로 방송된 수입 영화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2/4분기 MBC를 제외하고는 EBS를 

포함하는 지상파 4채널 모두 미국 영화의 편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9년도에는 미국 영

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경우에도 그 편성 비율이 전체 수입 영화 가운데 50% 이하

를 차지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되었으나 2010년의 경우 미국 영화가 50% 이하를 차지하는 

경우는 2/4분기 KBS 2TV, 하반기 MBC와 EBS 뿐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외화 중 미국 영

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표 3－27>  지상파 3사와 EBS TV의 수입영화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하반기

KBS 1TV 38.2 67 49.9

KBS 2TV 43.6 61.8 22.7

MBC 55.3 42.8 42.7

SBS 38.4 30.6 24.8

EBS 73.6 69.8 72.5

KBS 2TV는 59.2%, MBC는 60.2%, SBS는 66.2%, EBS는 70.3%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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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연평균 편성비율을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 1TV는 57.1%, KBS 2TV는 45.7%, MBC는 38.8%, SBS는 54.7%, EBS는 50.2%

로 나타나서 KBS 1TV에서 비교적 미국 영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EBS의 경우 수입영화 편성 비율은 가장 높았으나, 1개 국가 의존도는 KBS 1TV와 SBS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3－28>  지상파 3사와 EBS의 수입영화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하반기

KBS 1TV 58.2(미국) 56.9(미국) 56.1(미국)

KBS 2TV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MBC 51.2(미국) 35.9(일본) 29.3(미국)

SBS 53.1(미국) 59(미국) 52(미국)

EBS 53.3(미국) 53.3(미국) 44(미국)

나.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 

지상파 3사 및 EBS에서는 2009년에 비해 적은 분량의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중 MBC와 SBS는 2009년처럼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을 전혀 편성

하지 않았으며, KBS 2TV의 경우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 편성분량이 늘어났으나 KBS 1TV

와 EBS에서 줄어든 분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KBS 1, 2TV와 EBS는 서로 다른 비율로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KBS 

1TV는 전년보다 줄어든 연간 180분 분량의 외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며 KBS 2TV의 

경우 2009년에는 KBS 1TV 수준과 비슷하게 연중 360분 분량의 외국 애니메이션을 방영하

였으나 그 수치가 2010년에는 늘어나서 3,850분에 이르고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가운데 EBS의 외국 애니메이션 편성시간 및 비율은 나머

지 채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EBS의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 시간은 2009년 대비 

19,111분 줄어들었으나,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애니메이션의 73.2%를 수입 애니메이션

으로 편성하였다. EBS에서 이처럼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교육 전문 채널의 특성상 애

니메이션을 포함하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많으며, 그 가운데 수

입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도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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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 연간 편성추이
(단위: 분)

KBS 1TV KBS 2TV MBC SBS EBS

2009년
320 360 － － 76,577 

(6.4%) (6.7%) (0.0%) (0.0%) (73.2%)

2010년
180 3,850 － － 57,466 

(3.8%) (33.3%) (0.0%) (0.0%) (73.2%)

증/감 －140 3,490 － － －19,111 

주: 괄호 안은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시간 대비 비율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분기 또는 반기별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EBS의 경우 연중 70% 이

상의 높은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반면 KBS 2TV의 경우 2/4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51.3%) 하반기에는 낮아졌다(39.5%). KBS 1TV의 경우 전반기에는 전혀 수

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하반기 동안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

난다. 이는 어린이 ․ 청소년들을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특성 상 이들이 시청

하기 쉬운 방학 또는 명절 연휴 동안 주로 편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0>  지상파 3사와 EBS TV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하반기

KBS 1TV 0 0 8.8

KBS 2TV 0 51.3 39.5

MBC － － －

SBS － － －

EBS 73.8 77.6 70.6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한 채널들은 모든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수입 애니메이션의 

규정 수준인 60% 미만을 유지하였다. EBS의 경우 전반적인 수입 애니메이션의 편성 비율

은 다른 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한 KBS 

1TV, 2TV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EBS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시간 자

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제작 ․ 수입된 프로그램들이 함께 방영되고 있어서 1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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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수입 애

니메이션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2009년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로, 2009년에는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한 분기 가운데 미국 애니메

이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우가 6번에 달한 바 있다. 

<표 3－31>  지상파 3사와 EBS의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하반기

KBS 1TV 0 0 55.6(프랑스)

KBS 2TV 0 47.5(미국) 51.1(캐나다)

MBC － － －

SBS － － －

EBS 33.4(일본) 32.2(미국) 40.8(미국)

다. 수입 외국 대중음악

주요 지상파 3사와 EBS에서 편성한 음악 프로그램은 모두 국내 제작물로 인정받고 있기 

떄문에 수입 외국 대중음악의 편성비율이 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수입 대중음악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역시 0이 되므로 별도의 표와 그림은 생략한다.

2. 지역 KBS, MBC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가. 수입 영화

① KBS 지역방송국

지역 KBS 1TV의 수입 영화 편성비율은 대체로 본사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

다. 하반기에 방송을 시작한 경인방송센터의 경우 다른 지역 KBS 1TV보다 높은 비율을 나

타내고 있으며, 대구와 안동,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KBS 1TV에서는 본사와 거의 동

일한 비율로 수입 외국 영화를 방영하였으며 2사분기의 외화 편성비율이 가장 높은 형태

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구, 안동 포항의 경우 특히 2사분기와 하반기에 본사에 비해 

25% 이상 낮은 비율로 외화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BS 2TV는 1TV의 경우에 비해 본사와 차이나는 사례가 더 빈번하였다. 본사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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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격차가 높은 경우는 대체로 1사분기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구 KBS 2TV의 경

우 연중 내내 본사와의 편차가 14~22%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 1사분기의 경우 대구, 춘천, 

강릉 KBS 2TV에서 외화를 본사에 비해 높은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의 경우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및 전주 KBS 2TV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KBS 2TV에서 본사에 비해 낮은 

비율로 외화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32>  KBS 지역방송국의 수입영화 편성비율
(단위: %)

지역방송국 1/4분기 2/4분기 하반기

KBS 1TV

(19개사)

부산 38.2 67 49.9

울산 38.2 67 49.9

창원 38.2 67 49.9

진주 38.2 67 49.9

대구 41.3 66.4 17

안동 41.3 66.4 5

포항 29.3 39.2 45.4

광주 38.2 67 49.9

목포 38.2 67 49.9

순천 38.2 67 49.9

전주 38.2 67 49.9

대전 38.2 67 49.9

청주 38.2 67 49.9

충주 38.2 67 49.9

춘천 38.2 67 49.9

강릉 38.2 67 49.9

원주 38.2 67 49.9

제주 38.2 67 48.5

경인방송센터 － － 55.8

KBS 2TV

(12개사)

부산 43.6 61.8 22.7

울산 43.6 61.8 22.7

창원 43.6 61.8 22.7

진주 43.6 61.8 22.7

대구 29.3 39.2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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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국 1/4분기 2/4분기 하반기

KBS 2TV

(12개사)

광주 39 61.8 30.1

전주 39 61.8 22.7

대전 43.6 61.8 30.1

청주 43.6 61.8 30.1

춘천 20.1 61.8 30.1

강릉 20.1 61.8 30.1

제주 43.6 61.8 30.1

한편, 수입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역시 일부 지역방송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KBS 중앙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서울 본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방송국에서 KBS 1TV의 1사분기는 58.2%(미국), 2사분

기는 56.9%(미국), 하반기는 56%(미국)으로, KBS 2TV는 1사분기는 50%(미국), 2사분기는 

38.8%(미국), 하반기는 38.2%(미국)로 나타났다.앞서 다른 지역방송국들과 차이를 보였던 

춘천, 강릉, 경인, 제주의 편성비율만 각각 본사와 약간 차이를 보일 뿐이다.

수입 영화의 제작 국가를 살펴보면 KBS 1TV의 경우 모두 55% 이상의 비율로 수입 외국 

영화 중 미국 영화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 2009년의 경우 KBS 1TV에서 4사분기의 경우 

이전 분기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26.4%로 폴란드 영화가 가장 높은 비율로 편성

되었으나 2010년에는 모든 조사 기간 중 미국 영화가 1개 국가 중 가장비중이 높았다. 

  1/4분기 2/4분기 하반기

1TV

부산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울산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창원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진주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대구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안동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포항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광주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경인   47.6(미국)

순천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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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분기 2/4분기 하반기

1TV

전주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대전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청주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충주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춘천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강릉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원주 58.2(미국) 56.9(미국) 56(미국)

제주 58.2
56.9 53.5(미국)

2TV

부산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울산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창원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진주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대구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광주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전주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대전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청주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춘천 46.9(미국) 48.8(미국) 38.2(미국)

강릉 46.9(미국) 48.8(미국) 38.2(미국)

제주 50(미국) 48.8(미국) 38.2(미국)

② MBC 지방계열사

MBC의 19개 지방계열사의 수입 영화 편성비율은 대체로 서울 본사와 동일하게 나타났

으나, 대구, 안동, 포항, 전주 등 일부 지역계열사에서는 본사와 차이나는 비율로 수입 외

국 영화를 편성하였다. 수입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살펴보

면 2사분기의 경우 본사에서는 일본에서 제작된 영화가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지방 계열

사의 경우 본사와는 달리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로는 미국 영화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영화 편성시간 자체가 크지 않아서 1-2편 차이로 특정 국가 제작물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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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외국 영화

전체

1개 국가

제작

외국  영화 

전체

1개 국가

제작

외국  영화 

전체

1개 국가

제작

부산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마산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울산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진주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대구 72.2
51.2

(미국)
63.9

32.4

(미국)
27.4

29.2

(미국)

안동 72.2
51.2

(미국)
63.9

32.4

(미국)
27.4

29.2

(미국)

포항 72.2
51.2

(미국)
63.9

32.4

(미국)
27.4

29.2

(미국)

광주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목포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여수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전주 49.9
45.9

(미국)
42.8

32.4

(미국)
29.3

29.2

(미국)

대전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청주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충주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춘천 55.3
51.2

(미국)
43

32.4

(미국)
42.7

29.2

(미국)

강릉 55.3
51.2

(미국)
43

32.4

(미국)
42.7

29.2

(미국)

원주 55.3
51.2

(미국)
43

32.4

(미국)
42.7

29.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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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외국 영화

전체

1개 국가

제작

외국  영화 

전체

1개 국가

제작

외국  영화 

전체

1개 국가

제작

삼척 55.3
51.2

(미국)
43

32.4

(미국)
42.7

29.2

(미국)

제주 55.3
51.2

(미국)
42.8

32.4

(미국)
42.7

29.2

(미국)

나. 수입 애니메이션

① KBS 지역방송국

KBS 지역방송국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모든 KBS 지역방송국

이 동일한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 비율은 KBS 중앙 네트워크의 분기별 편성

비율과 차이가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지역방송국의 KBS 1TV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중앙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1사분기 0%, 2사분기 11.6%, 3사분기 0%, 4사분기 

30.5%로 나타났다. KBS 2TV의 경우 지역방송국 역시 1사분기 13.1%, 2사분기 13.1%, 3사

분기 0%, 4사분기 0%로 중앙 네트워크의 분기별 편성비율과 차이가 없다. 

지역방송국에서 방송한 수입 애니메이션들이 제작된 국가를 살펴보면 KBS 1TV의 경우 

2사분기와 4사분기에 50%의 비율로 독일과 미국의 애니메이션이, KBS 2TV는 1사분기 미

국(52.9%), 2사분기 프랑스(52.6%)의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중앙 네트워크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동일하다. 

② MBC 지방계열사

MBC의 19개 지방계열사에서는 중앙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2010년의 경우 수입 애니메

이션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그 비율이 0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별도의 표나 그래프는 생략

하기로 한다. 

③ 수입 대중음악 

앞서 보고한 것처럼, 주요 지상파 3사와 10개 지역민방 모두 수입 대중음악을 전혀 편성

하지 않았으며, KBS와 MBC의 계열사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 대중음악을 방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의 표나 그래프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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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민방의 1개 국가제작 프로그램 편성

가. 수입 외국 영화

2010년 중 지역민영방송의 수입 외국 영화 편성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

로, 경인방송과 대구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민방들의 수입 외국 영화 편성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2009년의 경우 경인TV를 제외한 9개 

민방이 큰 편차 없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한 반면, 2010년에는 KNN과 울산방송에서 

나머지 빈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수입 외국 영화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OBS 경인TV의 경우, 다른 지역민방과 달리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

에, 2010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민방이나 지상파 방송사들보다 전반적으

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수입 외국 영화를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영화 방영 시간 

가운데 OBS 경인TV는 2/4분기 이후 수입 외국 영화를 약 70%대 정도 편성한 반면, 나머지 

9개 지역민영방송사는 30~40%대의 비율로 외국 영화를 방영하였다. 

<표 3－33>  지역민방 TV의 수입영화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하반기

경인TV 50.0 70.1 68.7

KNN 42.3 30.6 13.1

울산방송 38.0 27.0 10.8

대구방송 38.2 19.9 69.2

광주방송 38.4 31.0 27.3

전주방송 37.7 27.0 29.4

대전방송 38.4 30.6 25.6

청주방송 40.1 27.0 25.6

강원민방 38.4 29.9 25.6

제주방송 38.4 30.6 24.0

한편, 수입된 외국 영화의 제작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민방 10개사 모두 적게는 

약 36%에서, 많게는 의무편성비율 기준인 60%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에서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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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외화 제작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에는 일

부 방송국에서 영국 영화를 다수 편성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한 1개 국가는 예외 없이 모두 미국으로 나타나서 미국 영화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

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4>  지역민방 TV의 수입영화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하반기

경인TV 59.22(미국) 55.2(미국) 48.3(미국)

KNN 53.1(미국) 59(미국) 52.3(미국)

울산방송 47.4(미국) 51.2(미국) 35.9(미국)

대구방송 54.4(미국) 51.2(미국) 44.3(미국)

광주방송 53.1(미국) 59.8(미국) 52(미국)

전주방송 37.9(미국) 51.2(미국) 45.4(미국)

대전방송 53.1(미국) 59(미국) 52(미국)

청주방송 53.1(미국) 51.2(미국) 52(미국)

강원민방 53.1(미국) 51.2(미국) 52(미국)

제주방송 53.1(미국) 59(미국) 52(미국)

나.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

지역 민영 방송사들이 2010년 중 방영한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연평균 편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OBS 경인TV를 제외한 9개 지역민방에서는 수입 외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지 않았다. 

OBS 경인TV의 경우 상반기에는 62% 정도의 외국 애니메이션을 방영하였으며 그 비율

은 하반기에는 42.2%로 낮아졌다. OBS 경인TV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방송사에서 수입 애

니메이션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민영방송 네트워크 협정을 통해 SBS의 프로그램을 재송신

하여 SBS와 유사한 편성을 보이는 지역 민방들의 편성 관행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0

년에 SBS에서는 수입 애니메이션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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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지역민방 TV의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하반기

경인TV 62.2 62.1 42.2

주: 나머지 지역 민방 9개사는 2010년 중 수입 애니메이션을 방영하지 않았음

지역 민방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는 OBS 경인TV의 경우, 그 

분포가 수입 영화 편성비율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OBS 경인 TV에서 

연중 방송된 수입 애니메이션의 제작 국가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세 분기에 걸쳐 가장 비

중이 높은 1개 국가로 일본이 보고되어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게 나

타났다. 경인 TV에서는 2009년도에도 1,2,4 분기의 경우 1개 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중 가

장 비중이 높은 제작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난 바 있다.

<표 3－36>  지역민방 TV의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단위: %)

방송사 1/4분기 2/4분기 하반기

경인TV 59.9 (일본) 56.7 (미국) 39.5 (일본)

주: 나머지 지역 민방 9개사는 2010년 중 수입 애니메이션을 방영하지 않았음

다. 수입 대중음악 

OBS 경인TV를 포함하는 10개 지역민방 모두 수입한 외국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전체 편

성비율이 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 외국 대중음악 중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

율 역시 0이 되므로 별도의 표와 그림은 생략한다.

제 7 절  의무편성비율 위반사례 및 제재 현황

이 부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중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방

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결과를 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각종 법정 의무

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월간, 분기 ․ 반기별, 연간 점검 항

목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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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법정 의무편성비율에 대한 분야별 점검 내용

구분 점검 항목

월간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분기/반기별
외주제작물, 특수관계자 외주제작물,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물, 국내제작물, 1개 국가 제작물

연간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과 관련된 위반건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0년 역

시 12건이 보고된 2009년에 비교해 볼 때 총 7개로 그 사례수가 줄어들었다. 2009년도에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관련된 위반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제작과 외주제작 관련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위반에 대해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의 결정이 내려

진 바 있다. 

이에 반해, 2010년도에는 국내 제작 프로그램 및 수입 영화중 1개 국가 편성비율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위반 사례 역시 2건 보고

되었다. 또한, 앞선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

성비율 위반도 2차례 일어났다. 

1.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위반

전년도에는 주된 방송 분야의 의무편성 비울과 관련하여 3개 사업자에서 8차례의 규정 

11) 방송법에 근거한 편성고시의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차별적으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정도
기준비율의 
5% 이하

기준비율의
5% 초과,
10% 이하

기준비율의
10% 초과,
20% 이하

기준비율의
20% 초과,
30% 이하

기준비율의
30% 초과,
40% 이하

기준비율의
40% 초과

과태료 
부과액

기준금액의  
50% 감경

기준금액
기준금액의 
25% 가산

기준금액의 
50% 가산

기준금액의 
75% 가산

기준금액의 
100% 가산

자료: 제19차('08. 7. 15.), 제26차('10. 5. 7.)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과태료 부과는 방송법시행령 별표4 제8호 가호 및 제10호 라호에 근거하여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위반

한 경우 5백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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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2010년도에는 주된 방송분야와 관련하여 두 사업자가 한 건

씩 위반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주)늘푸른 농업방송에서 운영하는 ATV에서 

2010년 1월 중 주된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을 의무편성비율인 80%를 훨씬 밑도는 51% 정

도에서  편성였으며, (주)서울경제티브이의 서율경제TV 채널에서는 5월 중 주된 방송 분야

의 프로그램을 79.5% 정도 편성하여 의무편성비율 수준에 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사례

사업자

종류
법인명 채널명 조사단위

편성비율

(위반비율)

법정의무 

편성비율
처분

PP
(주)늘푸른

농업방송
ATV

2010년 

1월분

51.45%

(28.55%) 매월 

80%이상

과태료

1,312만 5,000원

PP
(주)서울 

경제티브이
서울경제TV

2010년

5월분

79.47%

(0.53%)

과태료

150만원

2.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위반

2010년에는 국내제작 영화 ․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EBS English에서는 법정의무편성비율인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대

비 연간 35%에 못미치는 2.9%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며, 리빙TV는 전체 영

화 방송시간 대비 연간 25%에 못 미치는 0%의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였다. 그 결과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표 3－39>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위반 사례

사업자

종류
법인명 채널명 조사단위

편성비율

(위반비율)

법정의무 

편성비율
처분

PP
한국교육

방송공사
EBS English 2010년 연간

2.9%

(32.1%)
연간 35%

과태료

1,000만원

PP (주)리빙TV 리빙TV 2010년 연간
0%

(25%)
연간 25%

과태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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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개 국가 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위반

수입 영화 중 1개 국가 제작 영화의 편성비율과 관련하여 2009년도에는 5개 사업자로부

터 모두 7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2010년에는 그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훨씬 적

어, 단 한 건만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주)티오티비에서 2사분기에 편성한 일본 영화로 인

한 것이다.

<표 3－40>  수입 영화 중 1개 국가 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위반사례

사업자

종류
법인명 채널명 조사 단위

편성비율

[국가]

(위반비율)

법정의무 

편성비율
처분

PP (주)티오티비 인디필름
2/4분기

(영화)

100%

[일본]

(40%)

매분기  

60%이내

과태료

250만원

PP (주)티오티비 인디필름
2/4분기

(애니메이션)

100%

[일본]

(40%)

매분기  

60%이내

과태료

250만원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나 공익광고의 의무

편성비율과 관련하여 2010년에는 2건의 위반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들은 (주)만민티비

의 GCN과 중앙미디어큐채널(유)의 QTV에서 각각 1월과 9월 중 편성비율이 법정의무편성

비율인 0.05% 이상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CN과 QTV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

분이 내려졌다. 

<표 3－41>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사업자

종류
법인명 채널명 조사단위

편성비율

(위반비율)

법정의무 

편성비율
처분

PP (주)만민티비 GCN 2010년1월
0%

(0.05%) 매월 

0.05%이상

과태료 

1,000만원

PP
중앙미디어

큐채널(유)
QTV 2010년9월

0.027%

(0.023%)

과태료 

500만원



- 92 -

제4장  주요 편성사안 분석

이 부분에서는 2010년 중 주요 편성 사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

과를 제시한다. 2010년 중 주요 편성 사안으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

성현황과, 지역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선정하였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분석하는 이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원의 다양성을 위해 

마련된 외주제작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편성되는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어떤 시간대에 방

송되고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 규모는 어떤지를 파악하여 방송 제작원의 다양성이 

실제 시청의 다양성과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지역 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지역 방송사업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어떤 시간대에 편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에서 제시된 분석의 결과는 외주제작을 통한 방송 제작원의 다양성 구현 실태를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방송사업자들의 자체제작 역량 파악 및 지역성 강화

와 관련된 향후 편성정책 정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지상파 3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분석

1.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분석 개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규제는 방송정책의 최종목표인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의 하나로, 지상파 자체 제작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구도를 다원화함으

로써 제작 주체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규제 도입 이전 지상파 방

송사 중심의 프로그램 공급구조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장 확대 및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을 강제함으로써 외

주제작 시장을 활성화시켜 프로그램 공급시장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제작시장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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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려는 목표를 가진 것이다. 그 결과 1991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유
지되어 왔다.

1990년 ‘방송제도 연구보고서’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

주제작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이후 1995년 ‘선진방송 5개년 계획’, 1998년

의 ‘방송영상산업진흥 대책’,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2000년 방송법 개정, ‘2001년 디지털

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추진전략’ 등에서는 일관되게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해 외주

제작 비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김진웅, 2001; 최세경, 2009). 

외주제작정책에 대한 논의는 외주제작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시작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2000년 20%이상, 2001년에는 30%이상으로 

확대되면서 (舊)방송위원회의 의무 편성 비율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의 격렬

한 반대와 반발속에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양문석, 2003; 김

진웅, 2001). 2005년 이후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이 고정되면서 제작비율을 둘러싼 논쟁

은 수면 밑에 가라앉았지만, 외주제작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

었고(박소라, 2006), 외주전문채널 신설 문제(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4; 박지영, 2006) 

등의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와 의견이 개진되었다.

외주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방송법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와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비율은 방통위 고시 제2008-135호 규정되어 있으며, KBS는 1TV가 분기 전

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4 이상, 2TV가 100분의 40 이상, MBC는 매분기 100분의 

35 이상, SBS 또한 100분의 35 이상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2항: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관계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3항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4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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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를 제외하며, 이

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 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

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주제작  방송프

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

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비율을 고시하는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외주 프로그램 분석은 대부분 방송사가 신고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어 왔

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시청률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현황

을 보다 자세하기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3사에 대하여 2010년중 방

송된 외주제작 프로그램 리스트를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방송시간 및 프로

그램의 편성시간대, 프로그램 성과(시청률), 편성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4－1>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수와 방송시간 

채널
외주제작

프로그램 수

자체제작

프로그램 수

전체

프로그램 수

전체

방송시간(분)

KBS1 3,263 8,401 11,664 422,468 

KBS2 4,947 4,118 9,065 407,473 

MBC 4,374 5,544 9,918 405,793 

SBS 3,875 5,543 9,418 418,967 

본 분석에 사용된 시청률 자료는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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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수도권 지역 가구시청률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상파 

방송채널(KBS1, KBS2, MBC, SBS)의 일자별 프로그램 시청률을 분석하여 각 프로그램의 시

작시간과 끝시간, 방영길이를 산출하고, 여기에 각 방송사가 제출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보

고서를 병합하여 자료 생성하였다. 단,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 편수 단위가 아

니라 방송시간(초)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수는 총 40,065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으며, 각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의 총합은 1,654,701분이었다. 각 채널별로는 KBS1이 11,664개/422,468분, KBS2가 

9,065개/407,473분, MBC 9,918개/405,793분, SBS 9,418개/418,967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보고서에서 활용되는 편성비율은 전체 방송시간에서의 비율이 아니라 방영

된 전체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의 합에서 프로그램 제작원별 방영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문제된 부분은 부분 또는 일부 외

주의 처리방식이었다. 대부분의 외주는 전체 프로그램을 외주제작자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일부 보도 및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방송의 일부분 

또는 꼭지를 외주제작사에 위탁하기도 한다. 전체를 위임하는 외주의 경우에는 시청률 자

료의 방영시간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지만, 일부 외주의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분

이기 때문에 시청률 자료를 통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일부외

주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제출한 자료에 명시된 시간을 통해 방영시간을 산정하였다. 

2. 지상파 외주제작 프로그램 분석결과

채널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전체외주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을 합산하고, 여기에 방송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부분외주 방송시간을 합산하여 외

주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을 계산하였다. 합산된 외주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을 전체 프로그

램 방영시간으로 나누어 외주방영비율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각 채널은 외주편성비율에 대한 고시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외주 프로그램 편성비율로는 KBS2가 가장 높고, SBS, MBC, KBS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 월드컵, 동계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프

로그램이 상당수 편성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현재의 비율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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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채널별 외주 프로그램 편성비율 분석

외주 프로그램 

방영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영시간(분)

전체 프로그램

방영시간(분)

외주 

방영비율

고시

기준
전체외주 부분외주

KBS1 101,160 7,148 298,728 422,468 25.64% 24%

KBS2 173,681 30,999 160,416 407,473 50.23% 40%

MBC 181,341 2,247 201,764 405,793 45.24% 35%

SBS 172,516 37,140 212,167 418,967 50.04% 35%

주시청시간(18~22시)대의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채널이 주시청시간대의 외주편성

비율인 15% 이상을 편성하고 있었고, KBS2의 경우에는 전체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약 72%, 

SBS 약 63%, MBC 약35%, KBS1은 16%의 수준이었다. 

<표 4－3>  주시청시간대 외주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 프로그램 방영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영시간(분)

전체 프로그램

방영시간(분)

외주 

방영비율전체외주 부분외주

KBS1 9,768 5,072 77,325 92,165 16.10%

KBS2 37,774 30,518 26,911 95,203 71.73%

MBC 32,903 371 63,050 96,324 34.54%

SBS 33,871 25,295 35,418 94,584 62.55%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방영길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

이 자체제작 프로그램보다 평균 방영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분외주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평균 방영시간이 더욱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개의 꼭지로 구성되는 상대적으로 긴 프로그램에서 부분외주를 통하

여 프로그램 제작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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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제작방식별 프로그램 평균방영길이 

외주 프로그램 방영시간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영시간(분)

전체 프로그램

방영시간(분)전체외주(분) 부분외주(분)

KBS1 35.35 56.31 35.56 36.22 

KBS2 49.43 51.20 38.95 44.95 

MBC 45.10 64.27 36.39 40.91 

SBS 52.37 56.29 38.28 44.49 

채널별 외주 프로그램의 편성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외주 프로그램의 수와 시청

률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외주제작 형태별로는 프로그램 전체를 외주제

작사에 위임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2의 경우에는 다른 채널에 

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외주 제작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

별 시청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비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1과 KBS2의 경우에는 전체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비

해 일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BC와 SBS의 경우에

는 일부 외주제작 프로그램보다 전체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았다. 

<표 4－5>  채널별 외주 프로그램 개수와 시청률 

구분
외주 제작 프로그램

자체 합계
전체 일부

KBS1
프로그램수 2,862 401      8,401    11,664 

시청률 4.309 7.040      6.068      5.670 

KBS2
프로그램수 3,514 1,433      4,118      9,065 

시청률 5.749 6.053      4.342      5.158 

MBC
프로그램수 4,021 353      5,544      9,918 

시청률 6.074 5.453      5.339      5.641 

SBS
프로그램수 2,892 983      5,543      9,418 

시청률 8.065 6.601      4.724      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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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포테인먼트, 드라마, 오락 프로

그램의 외주제작 비율이 높은 가운데, KBS1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KBS2의 경우 보도 프

로그램의 외주제작 건수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채널별 장르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수 

KBS1 KBS2 MBC SBS 총합계

보도 126 652 374 305 1,457

인포테인먼트 1,955 1,876 1,465 1,464 6,760

교육 320 144 464

어린이(유아) 98 394 413 91 996

드라마 232 882 1,046 1,204 3,364

스포츠 78 2 2 82

오락 400 999 1,072 807 3,278

기타 54 2 2 58

총합계 3,263 4,947 8,249 16,459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제작방식은 크게 단독자작과 협동제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외

주제작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개의 외주제작사가 프

<표 4－7>  프로그램 제작원별 분포

　
외주제작사 개수(비율%)

자체제작 총합계
1 2 3 4 5

KBS1
2,978 223 57 5 8,401 11,664

25.53% 1.91% 0.49% 0.04% 72.03% 100.00%

KBS2
4,247 412 106 68 114 4,118 9065

46.85% 4.54% 1.17% 0.75% 1.26% 45.43% 100.00%

MBC
3,925 263 104 3 70 5,553 9,918

39.57% 2.65% 1.05% 0.03% 0.71% 55.99% 100.00%

SBS
3,865 10 5,543 9,418

41.04% 0.11% 58.8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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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별로는 SBS의 경우 거의 대부

분의 외주제작이 단독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1, MBC, KBS2의 순으로 단독

제작 방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장르별와 프로그램 당 외주제작사의 수를 비교해보면 단독제작 방식과 협동제

작방식의 차이를 보다 극명하게 살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S2와 MBC의 

경우 협동외주제작의 비율이 다른 채널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KBS2의 경우 보

도 프로그램에서 협동외주 비율이 높았으며, MBC의 경우 정보(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에

서 협동외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다양한 부분(꼭지)로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8>  프로그램 장르별* 프로그램 당 외주제작사 분포 

구분
외주제작사 개수

합계
1 2 3 4 5

KBS1 2,978 223 57 5 3,263

보도 125 1 126

정보 1,739 154 57 5 1,955

교육 320 320

어린이(유아) 98 98

드라마&영화 212 20 232

스포츠 78 78

오락 353 47 400

기타 53 1 54

KBS2 4,247 412 106 68 114 4,947

보도 392 6 92 48 114 652

정보 1,586 276 14 1,876

교육 144 144

어린이(유아) 351 23 20 394

드라마&영화 825 57 882

오락 949 50 999

MBC 3,934 263 104 3 70 4,374

보도 373 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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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주제작사 개수

합계
1 2 3 4 5

정보 1,246 92 55 3 69 1,465

어린이(유아) 388 25 413

드라마&영화 989 9 48 1,046

스포츠 2 2

오락 934 137 1 1,072

기타 2 2

SBS 3,865 10 3,875

보도 305 305

정보 1,464 1,464

어린이(유아) 91 91

드라마&영화 1,194 10 1,204

스포츠 2 2

오락 807 807

기타 2 2

총합계 15,024 908 267 76 184 16,459

가. KBS1의 외주분석

KBS1의 2010년 월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비율을 살펴보면 연간 외주 프로그

램 방영비율은 25.64%로 고시기준인 24%를 상회하고 있으며, 월별로는 거의 모든 달에서 

고시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1월의 경우 광저우아시안 게임중계로 인해 

외주제작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표 4－9>  KBS1의 월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

전체외주(분) 부분외주(분) 자체제작(분)
전체 

방영시간(분)
외주비율

1월 8,223 540 25,697 35,872 24.43%

2월 8,113 371 22,534 32,047 26.47%

3월 8,094 718 25,526 35,738 24.66%

4월 7,695 620 24,543 34,400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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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외주(분) 부분외주(분) 자체제작(분)
전체 

방영시간(분)
외주비율

5월 9,023 757 24,460 35,693 27.40%

6월 9,373 439 24,070 34,907 28.11%

7월 9,388 718 24,263 35,618 28.37%

8월 9,220 651 24,825 35,950 27.46%

9월 8,685 608 24,507 35,108 26.47%

10월 8,262 639 25,333 35,556 25.03%

11월 7,026 408 27,018 35,591 20.89%

12월 8,058 679 25,952 35,988 24.28%

전체 101,160 7,148 298,728 422,468 25.64%

요일별로는 전반적으로 주말보다 주중의 외주 프로그램 방영비율이 높으며, 특히 월요

일의 경우 다른 요일에 비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요일별 KBS1의 외주프로그램 방영 비율

시간대별 방영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방영시간

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시간대별 방영비율을 살펴보면, KBS1의 경우 전반적으로 오전 9시

에서 13시, 16-19시에 시작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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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KBS1의 시간대별 방영비율

전반적으로 KBS1의 경우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보다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녁 8시에 방영되는 자체제작 드라마(웃어라 동해야 등)의 

시청률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 프로그램의 경우 다

만 아침 7~8시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률이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KBS1 제작원별* 시간대별 시청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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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 시청률이 높은 장르는 오락, 정보장르가 다른 장르에 비

해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다수의 외주제작사가 참

여하고 있었으며, 2개 이상의 외주제작사가 전체를 제작한 경우보다 일부분을 제작한 프

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KBS1의 장르별* 외주제작 형태별 시청률 

장르
1 2 3 4

총합계
전체 일부 전체 일부 전체 일부 전체

보도 3.16 3.10 2.52 3.15 

정보 4.85 8.58 5.67 7.65 3.91 8.95 5.12 5.38 

교육 2.54 2.54 

어린이 0.94 0.94 

드라마 2.57 2.08 2.75 2.58 

스포츠 0.68 1.69 1.19 

오락 6.21 4.99 5.11 6.08 

기타 2.73 4.05 1.31 3.83 

총합계 4.30  6.51  4.74  7.65  3.91  8.95  5.12  4.64

<표 4－11>  KBS1의 시간대별 분석

시간대
방영시간(분)* 시청률(%)**

외주 자체 총합 외주 자체 총합

02 1,869 5,215 7,084 0.66 1.25 1.14 

03 92 562 654 0.83 0.72 0.74 

04 78 77 155 0.71 0.49 0.60 

05 0 1,493 1,493 1.63 1.41 1.41 

06 3,668 27,811 31,479 1.59 6.01 5.28 

07 10,763 7,096 17,859 8.35 7.06 7.85 

08 5,859 17,557 23,416 8.07 7.72 7.80 

09 12,466 11,731 24,197 5.88 7.21 6.71 

10 11,818 6,009 17,827 3.82 4.31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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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방영시간(분)* 시청률(%)**

외주 자체 총합 외주 자체 총합

11 5,936 6,667 12,603 2.87 4.36 3.46 

12 13,273 21,580 34,853 2.55 5.30 4.36 

13 4,910 4,813 9,723 2.19 2.83 2.57 

14 4,352 25,626 29,978 2.38 2.26 2.28 

15 3,646 9,910 13,556 1.81 2.14 2.05 

16 6,251 12,031 18,282 2.28 3.19 2.91 

17 13,501 19,846 33,347 8.06 5.25 5.94 

18 2,847 7,613 10,460 7.93 8.99 8.89 

19 10,369 12,442 22,811 9.34 8.31 8.72 

20 342 32,552 32,894 5.71 17.88 17.77 

21 184 6,124 6,308 7.34 10.35 10.28 

22 1,098 18,594 19,692 5.05 6.61 6.38 

23 6,309 20,964 27,273 4.63 5.71 5.47 

24 4,031 17,235 21,266 2.43 2.72 2.68 

25 78 5,180 5,258 1.85 1.42 1.42 

총합계 123,740 298,728 422,468 4.64 6.07 5.67 

*: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합계

**: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평균(실제 시간대별 시청률과 다른 자료)

출처: AGB닐슨미디어리서치 2010년 수도권 시청률 기준

나. KBS2의 외주분석

KBS2의 월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비율을 살펴보면 연간 외주 프로그램 방영

비율은 50.23%로 고시기준인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월별로도 거의 모든 달에서 고시기

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평균 비율보다 낮은 달인 5-6월, 9월에는 부분외주비

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에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중계로 인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시간비율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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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KBS2의 월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및 비율 

전체외주(분) 부분외주(분) 자체제작(분)
전체 

방영시간(분)
외주비율

1월 15,752 1,954 13,950 34,854 50.80%

2월 14,105 1,785 11,946 31,066 51.15%

3월 15,625 1,877 13,228 34,190 51.19%

4월 14,812 1,784 13,133 33,086 50.16%

5월 14,206 2,832 13,839 34,781 48.99%

6월 13,186 3,166 13,167 33,607 48.66%

7월 14,099 3,331 13,095 34,247 50.89%

8월 15,527 3,190 12,069 34,447 54.34%

9월 13,569 2,842 13,887 33,688 48.71%

10월 15,084 2,779 13,554 34,771 51.37%

11월 13,016 2,311 15,532 33,811 45.33%

12월 14,700 3,148 13,016 34,925 51.10%

전체 173,681 30,999 160,416 407,473 50.23%

요일별 외주 프로그램의 방영시간비율을 살펴보면, 월~목까지의 외주제작 비율이 높고, 

금요일 및 주말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요일별 KBS2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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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방영비율을 살펴본 결과 KBS2는 아침 7와 밤 10시를 제외하고, 정규 방송시간

에는 대부분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7시는 자체제작 

정보프로그램, 10시에는 자체제작 오락프로그램이 방영되기 때문이었다. 외주제작 프로그

램이 가장 많이 방영되는 시간대는 아침 10~11시, 저녁 7~9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KBS2의 시간대별 방영비율

KBS2는 아침 9~10시에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았고, 저녁 9~11시에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9~10시에는 자체제작 아침드라마

[그림 4－6]  KBS2 제작원별 시간대별 시청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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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영되는 반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재방으로 시청률의 차이가 있었으며, 저녁 9~11시

에는 주요 외주제작 프로그램(드라마 및 정보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 

KBS2는 장르별로는 드라마와 오락 장르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다른 장르에 

비해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와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의 

일부를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전체를 제작한 경우보다 높았다.

<표 4－13>  KBS2의 장르별* 외주제작 형태별 시청률  

1 2 3 4 5 
합계

전체 일부 전체 일부 전체 일부 전체 일부 일부

보도 5.23 3.15 7.13 6.55 6.39 6.02 6.15 4.41 

정보 3.72 6.04 2.30 8.01 2.38 6.95 4.24 

교육 1.23 1.23 

어린이 0.76 0.59 0.87 0.76 

드라마 11.60 5.47 11.20 

오락 6.03 7.99 23.89 4.53 7.70 

총합계 5.70 5.71  6.87  7.95  2.38  6.58  1.38  6.02  6.15  5.84  

<표 4－14>  KBS2의 시간대별 분석 

시간대
방영시간(분) 시청률(%)

외주 자체 총합 외주 자체 총합

02 22 2,354 2,376 1.74 1.52 1.52 

03 43 429 472 1.72 1.48 1.52 

04 110 110 2.02 2.02 

05 218 218 0.22 0.22 

06 15,241 3,392 18,633 1.29 1.41 1.31 

07 3,300 17,333 20,633 3.33 4.06 3.95 

08 17,198 3,663 20,861 5.91 5.71 5.88 

09 4,464 10,459 14,923 3.72 8.41 6.84 

10 19,380 4,560 23,940 5.64 9.85 6.31 

11 12,535 2,007 14,542 4.01 2.94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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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방영시간(분) 시청률(%)

외주 자체 총합 외주 자체 총합

12 11,704 8,789 20,493 2.82 5.69 4.02 

13 18,799 7,312 26,111 4.33 2.79 3.92 

14 7,314 13,676 20,990 3.09 2.59 2.85 

15 6,333 6,686 13,019 1.51 1.25 1.35 

16 11,683 9,875 21,558 2.67 1.21 1.90 

17 14,917 4,157 19,074 4.01 2.12 3.49 

18 5,849 5,549 11,398 3.61 3.91 3.80 

19 26,313 4,945 31,258 8.87 6.99 8.60 

20 15,563 3,420 18,983 5.53 6.32 5.67 

21 19,936 4,262 24,198 15.64 9.14 13.15 

22 631 8,735 9,366 12.52 13.62 13.54 

23 19,043 4,900 23,943 16.65 9.14 14.85 

24 13,206 14,253 27,459 10.14 4.68 6.53 

25 3,583 19,332 22,915 2.28 2.30 2.30 

총합계 247,057 160,416 407,473 5.84 4.34 5.16 

*: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합계

**: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평균(실제 시간대별 시청률과 다른 자료)

출처: AGB닐슨미디어리서치 2010년 수도권 시청률 기준

  

다. MBC의 외주분석

MBC의 월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비율을 살펴보면 연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은 45.24%로 고시기준인 35%를 10%이상 상회하고 있다. 월별로도 고시보다 10%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으며, 다만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11월의 

경우 다른 달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4－15>  MBC의 월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

전체외주(분) 부분외주(분) 자체제작(분)
전체 

방영시간(분)
외주비율

1월 15,840 132 16,747 34,494 46.30%

2월 14,084 120 15,445 31,217 45.50%

3월 14,857 195 17,611 34,545 43.57%



- 109 -

전체외주(분) 부분외주(분) 자체제작(분)
전체 

방영시간(분)
외주비율

4월 15,807 340 15,996 32,915 49.06%

5월 17,067 190 15,729 34,161 50.52%

6월 14,424 250 17,139 33,658 43.60%

7월 15,867 135 16,624 34,441 46.46%

8월 15,794 130 16,541 34,243 46.50%

9월 13,879 130 17,876 33,557 41.75%

10월 15,953 130 16,747 34,616 46.46%

11월 12,557 285 18,907 33,783 38.01%

12월 15,212 210 16,402 34,163 45.14%

전체 181,341 2,247 201,764 405,793 45.24%

요일별로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월~수요일, 일요일의 외주 프로그램 방영비율이 높고, 

목~토요일에는 외주 프로그램 방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요일별 MBC의 외주 프로그램 방영비율

시간대별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시간대에 

시작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뉴

스시간대(아침 6시 낮 12시, 밤 9시)의 경우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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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MBC의 시간대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

MBC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는 시간대는 

아침 8시와 저녁 10~12시에 시작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시간대 주로 드라

마가 방송되는 시간대이며, 밤 10시 이후 오락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대이다. 

[그림 4－9]  MBC 제작원별* 시간대별 시청률 비교

MBC의 경우에도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 드라마, 오락 장르의 시청률이 다른 장르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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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하는 경우가 일부를 제작하는 경우

에 비해 시청률이 높았다. 정보장르의 프로그램의 경우 다수의 외주제작사가 참여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MBC의 장르별* 외주제작 형태별 시청률 

1 2 3 4 5
합계

전체 일부 전체 일부 전체 전체 전체

보도 1.78 5.63 1.03 5.07

정보 3.44 3.88 4.81 3.71 2.92 5.50 4.96 3.59

어린이 0.65 0.56 0.64

드라마 11.02 3.90 8.63 10.85

오락 6.66 3.67 10.18 4.59 7.07

스포츠 1.80 1.80

기타 1.66 1.66

총합계 6.03 5.46 7.18 3.71 5.54 5.50 4.95 6.02

<표 4－17>  MBC의 시간대별 분석 

시간대
방영시간(분) 평균 시청률(%)

외주 자체 총합 외주 자체 총합

02 1,520 2,251 3,771 1.15 1.37 1.28

03 1,320 1,320 1.44 1.44

04 68 68 0.53 0.53

05 616 616 0.43 0.43

06 3,661 8,512 12,173 4.04 2.10 2.47

07 20,931 3,002 23,933 5.65 5.46 5.60

08 12,118 2,341 14,459 14.03 6.85 13.02

09 17,756 4,480 22,236 7.89 6.33 7.47

10 14,629 11,836 26,465 5.20 4.27 4.65

11 17,658 3,632 21,290 4.35 3.64 4.19

12 2,790 9,980 12,770 4.68 3.14 3.39

13 16,323 4,985 21,308 3.28 3.8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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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방영시간(분) 평균 시청률(%)

외주 자체 총합 외주 자체 총합

14 9,177 7,105 16,282 3.64 2.39 3.07

15 11,833 17,252 29,085 3.90 1.71 2.58

16 11,775 3,355 15,130 0.94 3.68 1.61

17 5,652 10,264 15,916 1.70 3.17 2.49

18 9,059 13,699 22,758 2.81 4.86 4.16

19 6,937 16,005 22,942 5.70 8.85 7.62

20 11,122 10,319 21,441 11.24 14.96 12.94

21 832 19,200 20,032 8.96 8.85 8.85

22 5,324 3,827 9,151 14.66 11.51 13.34

23 14,660 6,757 21,417 14.87 10.08 13.00

24 4,852 20,516 25,368 13.66 7.34 8.07

25 5,420 20,442 25,862 2.27 2.58 2.51

총합계 204,029 201,764 405,793 6.02 5.34 5.64

*: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합계

**: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평균(실제 시간대별 시청률과 다른 자료)

출처: AGB닐슨미디어리서치 2010년 수도권 시청률 기준

라. SBS의 외주분석

SBS의 연간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은 50.04%로 고시기군인 35%를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월별 비율을 살펴보면 벤쿠버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2월과 남아공 월드컵

이 있었던 6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서 기준을 상회하였다. 이는 중계를 위한 방송시간 확

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8>  SBS의 월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

전체외주(분) 부분외주(분) 자체제작(분)
전체 

방영시간(분)
외주비율

1월 14,946 3,200 17,259 34,661 52.35%

2월 9,130 1,890 23,985 35,247 31.27%

3월 15,210 3,400 16,975 34,733 53.58%

4월 15,620 3,275 15,801 33,706 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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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외주(분) 부분외주(분) 자체제작(분)
전체 

방영시간(분)
외주비율

5월 14,700 3,050 16,815 34,439 51.54%

6월 8,915 1,920 27,261 38,312 28.28%

7월 15,775 3,550 16,548 36,025 53.64%

8월 15,275 3,430 15,979 34,890 53.61%

9월 14,560 3,390 15,539 34,207 52.47%

10월 16,115 3,165 16,007 34,709 55.55%

11월 16,145 3,215 14,808 33,421 57.93%

12월 16,125 3,655 15,190 34,617 57.14%

전체 172,516 37,140 212,167 418,967 50.04%

요일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은 월~목요일까지의 비율은 50%를 상회하지만, 금-

일요일까지는 40% 정도의 비율로 방영하고 있었다. 이는 KBS2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금-일요일에는 자체제작 오락 프로그램을 방영비율이 높아지면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0]  SBS의 요일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

시간대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을 살펴보면, SBS는 주요 뉴스시간대인 아침 

6~7시, 12시, 20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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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SBS 시간대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

SBS는 다른 채널들에 비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아침 드라마가 방영되는 9시, 외주 정보 프로그램 및 드라마 재방송이 실시되는 오후 

2시, 밤 9~12시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자체제작 프로그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SBS 제작원별* 시간대별 시청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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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별 외주제작 형태를 살펴보면, SBS는 대부분의 외주 프로그램을 1-2개의 외주사가 

대부분 프로그램의 전체를 제작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청률부분에서도 전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9>  MBC의 장르별* 외주제작 형태별 시청률 

1 2
합계

전체 일부 전체

보도 2.76 1.15 2.54

정보 4.07 6.27 5.04

어린이 1.14 1.14

드라마 14.04 7.59 13.99

오락 4.49 8.13 5.82

스포츠 8.40 8.40

기타 4.04 4.04

총합계 8.07 6.60 7.59 7.69

<표 4－20>  SBS의 시간대별 분석

시간대
방영시간(분) 시청률(%)

외주 자체 총합 외주 자체 총합

02 1,375 2,083 3,458 1.07 1.47 1.35

03 203 4,615 4,818 0.48 1.97 1.89

04 418 418 1.33 1.33

05 6,461 6,461 1.93 1.93

06 615 10,080 10,695 2.01 2.63 2.60

07 270 23,572 23,842 1.87 5.56 5.49

08 13,863 6,171 20,034 6.13 6.01 6.09

09 11,717 6,217 17,934 14.14 11.29 13.37

10 23,240 4,831 28,071 7.16 3.70 5.74

11 14,846 6,217 21,063 3.74 4.57 3.98

12 802 8,821 9,623 4.37 2.74 2.81

13 17,776 9,162 26,938 2.33 2.69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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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방영시간(분) 시청률(%)

외주 자체 총합 외주 자체 총합

14 6,667 5,375 12,042 6.46 2.32 3.54

15 16,963 14,184 31,147 3.11 2.68 2.94

16 7,530 10,242 17,772 1.85 1.80 1.82

17 1,803 11,919 13,722 5.24 3.22 3.34

18 16,283 5,080 21,363 5.84 7.11 6.10

19 21,111 9,408 30,519 9.23 9.11 9.20

20 17,938 17,938 8.36 8.36

21 18,449 1,026 19,475 14.01 9.22 13.77

22 3,323 1,966 5,289 20.50 18.04 19.84

23 21,639 2,296 23,935 17.88 11.52 17.16

24 2,943 22,949 25,892 11.38 7.25 7.54

25 5,382 21,136 26,518 3.74 3.50 3.54

총합계 20,6800 212,167 418,967 7.69 4.72 5.95

*: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의 방영시간 합계

**: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평균(실제 시간대별 시청률과 다른 자료)

출처: AGB닐슨미디어리서치 2010년 수도권 시청률 기준

3. 소결 및 의견 

가. 소결

지상파 방송4개 채널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현황 및 시청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방송사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전시간대 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주로 정보(인포테인먼트) 프

로그램,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장르와 달

리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체 프로그램 내용 중 일부분만을 외주로 제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 성과는 대부분의 채

널에서 자체제작 프로그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장르와 방영 시간대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특히 외주제작 드라마의 시청률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외주제작사가 프로그램 전체의 내용을 직접 제작하는 방식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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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 일부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서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

사의 수는 최대 5개사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외주제작 방식은 프로그

램의 장르 및 내용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작하는 방식과 1개의 

외주제작사가 단독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외주제작사가 부분을 제작하는 협동제작 등으

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정책적 제언

① 외주제작 관리 방식의 전환

분석 결과, 방송사의 신고내용과 실제 시청률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프로그램의 방영 길이는 신고된 수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시청률 

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외주의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방송시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송사가 월단위로 신고하는 방식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

청률 자료와 같은 구체적인 방송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외주 프로그램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사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관

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주제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 

조사 과정에서 외주제작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방송들이 존재했

다. 전체 프로그램의 10% 미만의 분량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  부분 제작된 부분을 나열하

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기존  프로그램을 단지 새롭게 편집하는 경우 등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외주제작에 대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계약 형태와 관행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외주제작에 대

한 정의(프로그램 직접제작,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비중 등)는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

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주제도의 목적인 제작원의 다양성과 산업육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이와같은 명확한 기준이 더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③ 부분 외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부분외주는 프로그램의 전체를 제작하지 않고 일부분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정보 또는 보도 등 다양한 꼭지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 이미 일반화된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사 수가 많으며, 외주제작사가 

빈번하게 교체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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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양한 외주제작사에게 제작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부분외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의 의견보다는 방송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관련 산업의 발전이

라면 부분외주제도를 양성화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외

주제작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양성’ 확보라면, 외주제작사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부분외주 방식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④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한 관리

본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외주제작 프로그램 재방영에 대한 관리 규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주제작의 계약방식 또는 저작권 배분과 관련된 이

슈로, 현재는 대부분의 외주제작이 방영권을 제공함으로 방송사가 재방송을 통해 확보하

는 수익이 외주제작사에 분배되지 않는 구조이다. 실제로 정규 편성되어 있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재방송, 스페셜 등의 방식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방송사는 이러한 

편성을 통해 부족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충족하는 한편, 재방영을 통해 추가비

용 없이 광고수입 역시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재방영 

수익배분이 합의된 프로그램만 외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지역민영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분석개요

지금까지 방송정책이 결정한 지역방송의 의미는 방송정보의 균형화라는 측면보다는 전

국화 하는데 필요한 전달 내지는 중계의 의미만 부각되고 지역의 요구나 지역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운영에는 모자란 점이 많았다. 우리나라 방송의 중앙집권적 발전 구조로 인

해 지역 방송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은 마련되지 않았고, 지역 방송은 중앙의 결정과정에

서 배제되는 피동적인 대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구축되어왔다. 또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

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편중구조와 정치적인 결정 및 권한의 집중은 지역방송을 더욱 

위축시켜왔다(최영묵 ․ 이상훈, 2006).

이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방송의 지역성 보장은 중요한 공익적 정책목표로 다뤄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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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사실상 처음으로 지역성 관련 조항들을 명시적으

로 포함시켰다. 방송법 제6조 공정성과 공익성 관련 조항에서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

전’을 독립적인 조항으로 두어 지역성을 방송 이념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켰다. 방송법은 

물론이고 방송정책에서도 지역성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쿼터제와 기금 차별 징수 등 제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등을 

통해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지역방송의 보호와 지원을 천명해온 

바 있다. 

하지만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비율은 방송법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방송법 제 69조 제6항의 규정 “다른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규정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으며, 민영방송사에만 해당되는 상항이다.  

방송법 제69조 제6항

⑥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

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편성비율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민

영방송 네트워크에 가입된 지역민영방송사가 키국(Key Station)을 통해 수중계(relay)되는 

프로그램의 비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각 방송사별 수중계이외의 프로그램 편성은 방

송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

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⑥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

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민영방송사의 “다른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는 

2008년 12월에 고시된 이후 변경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편성 비율은 지역

민방의 면허허가 순으로 비율의 차등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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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1-51호)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

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강원민방, 제주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2.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분석방법

기존의 편성분석에서는 관련법규정에 입각하여 수중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준수하

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따라서 지역방송사가 실제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의 편성현황 및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영방송

사로부터 자체제작 프로그램 현황을 입수하고, 이를 시청률 자료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편

성현황과 시청률 성과를 분석하였다. 시청률 자료는 AGB 닐슨 미디어리서치의 각 지역별 

시청률을 활용하였으며 자체제작 프로그램 리스트를 입수하지 못한 광주방송과, 시청률 

조사가 2010년 8월 이후 이루어진 제주방송, 울산방송을 제외한 총 5개 방송사의 자체제

작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과 시청성과를 분석하였다. 단, 분석은 기존의 프로그램 편수 단

위가 아니라 방송시간(초) 단위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산정되는 자체제작 비율은 방송법상 명시된 “다른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현황과 시청률

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방송법에 명시된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매 프로그램의 편

성비율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3.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 및 시청률 현황

조사 대상 지역방송의 연간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수는 약 1,900~2,500편이 제작되며, 

지역방송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도 년간 400~600편에 이르는 것을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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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지역민영방송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수(년간) 

자체 공동 그외 총합계

부산방송 2,305 402 7,083 9,790 

대전방송 1,907 541 8,120 10,568 

대구방송 1,958 644 7,613 10,215 

전주방송 2,490 402 7,908 10,800 

청주방송 1,894 609 7,939 10,442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약 10~19%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공동제작

을 포함 할 경우 16~24%정도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7~15%정도의 구매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표 4－22>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 

자체 공동 그외 총합계

부산방송
77,559

18.91%

18,935

4.62%

313,679

76.47%
410,173

대전방송
40,274

9.76%

26,633

6.45%

345,944

83.79%
412,851

대구방송
53,498

12.94%

32,085

7.76%

327,841

79.30%
413,424

전주방송
50,172

12.33%

20,137

4.95%

336,533

82.72%
406,842

청주방송
52,558

12.63%

29,216

7.02%

334,369

80.35%
416,143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원별 시청률을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키국인 SBS 프로그램의 시

청률이 높으며 자체제작, 공동제작의 순으로 시청률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지역성이 약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SBS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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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지역방송의 제작방식별 시청률 평균 

자체 공동 그외 총합계

부산방송 3.08 1.38 5.12 4.49 

대전방송 2.71  1.36 4.94 4.35 

대구방송 3.28  1.61 5.59 4.89 

전주방송 2.78  1.34 4.91 4.28 

청주방송 3.24  1.52 5.56 4.91 

가. 부산방송

요일별로 프로그램의 제작원별 시청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주중보다는 주말시청률

이 높은 가운데, 특히 토요일에 방영되는 자체제작 프로그램(뉴스, 영화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부산방송의 요일별 제작원별 시청률 평균

요일 공동 자체 그외 평균

월 0.95 3.27 4.49 4.07 

화 1.00 3.11 5.11 4.63 

수 1.04 2.60 4.80 4.13 

목 1.31 2.74 5.51 4.62 

금 0.65 2.69 4.84 4.34 

토 2.20 3.41 5.24 4.70 

일 1.11 3.72 5.90 4.90 

평균 1.38 3.08 5.12 4.49 

부산방송의 연간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은 약 24%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

계올림픽과 월드컵중계가 있었던 2월 6월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안

정적인 비율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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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부산방송의 월별* 제작원별 방영시간 및 비율

월
방영시간(분) 비율

공동 자체 그외 총합계 공동 자체 그외

01 1,585 6,538 25,602 33,725 4.7% 19.4% 75.9%

02 878 4,206 29,783 34,867 2.5% 12.1% 85.4%

03 1,238 6,769 26,343 34,350 3.6% 19.7% 76.7%

04 1,439 6,538 24,989 32,966 4.4% 19.8% 75.8%

05 1,357 7,728 24,483 33,568 4.0% 23.0% 72.9%

06 1,079 5,345 31,344 37,768 2.9% 14.2% 83.0%

07 1,895 6,680 26,630 35,205 5.4% 19.0% 75.6%

08 1,751 6,255 26,331 34,337 5.1% 18.2% 76.7%

09 1,938 6,454 24,631 33,023 5.9% 19.5% 74.6%

10 1,968 7,238 24,514 33,720 5.8% 21.5% 72.7%

11 1,938 6,756 24,048 32,742 5.9% 20.6% 73.4%

12 1,869 7,052 24,981 33,902 5.5% 20.8% 73.7%

총합계 18,935 77,559 313,679 410,173 4.6% 18.9% 76.5%

나. 대전방송

요일별 시청률을 분석해 보면 대전방송의 경우에도 토요일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시

청률이 다른 요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오전시간대 방송되는 정보프로그

램(오행오감, 메디컬플러스)등의 성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6>  대전방송의 요일별 제작원별 시청률 평균

요일 공동 자체 그외 평균

월 1.20 2.67 4.61 4.15 

화 1.02 2.65 4.93 4.30 

수 1.49 2.60 4.55 3.92 

목 0.92 2.67 4.80 4.23 

금 1.45 2.49 4.73 3.94 

토 1.89 3.57 5.47 5.13 

일 1.54 2.98 5.60 5.16 

평균 1.36 2.71 4.94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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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방송의 연간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영비율은 9.8%이며, 공동제작을 포함할 경우 

16.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방송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있었던 2월과 6월의 

자체제작 비율이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27>  대전방송의 월별* 제작원별 방영시간 및 비율

월
방영시간(분) 비율

공동 자체 그외 총합계 공동 자체 그외

01 2,650 3,611 27,733 33,994 7.8% 10.6% 81.6%

02 1,506 2,084 31,455 35,045 4.3% 5.9% 89.8%

03 2,164 3,227 28,978 34,369 6.3% 9.4% 84.3%

04 2,128 3,126 28,047 33,301 6.4% 9.4% 84.2%

05 1,980 4,608 27,281 33,869 5.8% 13.6% 80.5%

06 1,191 2,895 33,697 37,783 3.2% 7.7% 89.2%

07 2,405 3,666 29,263 35,334 6.8% 10.4% 82.8%

08 2,443 3,293 28,594 34,330 7.1% 9.6% 83.3%

09 2,316 3,061 28,110 33,487 6.9% 9.1% 83.9%

10 2,489 3,848 27,763 34,100 7.3% 11.3% 81.4%

11 2,582 3,120 27,428 33,130 7.8% 9.4% 82.8%

12 2,779 3,735 27,595 34,109 8.1% 11.0% 80.9%

총합계 26,633 40,274 345,944 412,851 6.5% 9.8% 83.8%

다. 대구방송

대구방송의 경우 연간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은 12.9%, 공동제작을 포함할 경우 

20.7%가 방영되고 있었으며, 다른 방송사와 동일하게 2월과 6월의 자체제작 방영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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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대구방송의 월별* 제작원별 방영시간 및 비율

월
방영시간(분) 비율

공동 자체 그외 총합계 공동 자체 그외

01 3,179 4,810 26,434 34,423 9.2% 14.0% 76.8%

02 1,775 2,727 30,886 35,388 5.0% 7.7% 87.3%

03 2,631 4,306 27,427 34,364 7.7% 12.5% 79.8%

04 2,742 4,410 26,165 33,317 8.2% 13.2% 78.5%

05 3,126 5,008 25,629 33,763 9.3% 14.8% 75.9%

06 1,531 3,236 32,924 37,691 4.1% 8.6% 87.4%

07 2,848 4,874 27,578 35,300 8.1% 13.8% 78.1%

08 2,713 4,738 27,082 34,533 7.9% 13.7% 78.4%

09 2,758 4,722 26,133 33,613 8.2% 14.0% 77.7%

10 3,041 5,232 26,040 34,313 8.9% 15.2% 75.9%

11 2,686 4,456 25,578 32,720 8.2% 13.6% 78.2%

12 3,055 4,979 25,965 33,999 9.0% 14.6% 76.4%

총합계 32,085 53,498 327,841 413,424 7.8% 12.9% 79.3%

요일별로는 주말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시청률이 주중에 비해 1.5%이상 높았으며, 주중

의 경우 화요일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았다.  

<표 4－29>  대구방송의 요일별 제작원별 시청률 평균

요일 공동 자체 그외 평균

월 1.81 2.99 5.29 4.67 

화 1.36 3.22 5.67 4.93 

수 1.20 2.97 5.27 4.38 

목 1.05 2.83 5.40 4.65 

금 1.28 2.92 5.22 4.54 

토 3.18 4.30 6.28 5.63 

일 1.61 4.94 6.12 5.71 

평균 1.61 3.28 5.59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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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주방송

자체제작 12.3%, 공동제작을 포함할 경우 17.2%가 연간 방영되고 있었으며, 월별로는 다

른 민영방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월과 6월의 자체제작 비율이 낮았고, 나머지 달은 거

의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4－30>  전주방송의 월별* 제작원별 방영시간 및 비율

월
방영시간(분) 비율

공동 자체 그외 총합계 공동 자체 그외

01 2,174 3,828 27,603 33,605 6.5% 11.4% 82.1%

02 1,490 1,978 31,263 34,731 4.3% 5.7% 90.0%

03 1,692 3,711 28,379 33,782 5.0% 11.0% 84.0%

04 1,915 4,848 26,079 32,842 5.8% 14.8% 79.4%

05 1,751 5,433 26,531 33,715 5.2% 16.1% 78.7%

06 634 3,486 33,332 37,452 1.7% 9.3% 89.0%

07 1,830 4,405 28,481 34,716 5.3% 12.7% 82.0%

08 1,766 4,572 27,247 33,585 5.3% 13.6% 81.1%

09 1,626 3,902 27,465 32,993 4.9% 11.8% 83.2%

10 1,875 4,854 26,858 33,587 5.6% 14.5% 80.0%

11 1,573 4,836 26,042 32,451 4.8% 14.9% 80.3%

12 1,811 4,319 27,253 33,383 5.4% 12.9% 81.6%

총합계 20,137 50,172 336,533 406,842 4.9% 12.3% 82.7%

요일별로는 일요일에 방영되는 오후시간대 뉴스와 메인뉴스(8뉴스)의 시청률이 증가하

면서 시청률이 다른 요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대구방송의 요일별 제작원별 시청률 평균

요일 공동 자체 그외 평균

월 0.98 2.52 4.88 4.14 

화 1.56 2.98 4.94 4.41 

수 0.99 2.74 4.4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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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공동 자체 그외 평균

목 0.89 2.73 4.66 4.13 

금 1.67 2.79 4.76 4.02 

토 0.19 2.76 5.40 4.96 

일 1.51 3.14 5.40 4.84 

평균 1.34 2.78 4.91 4.28 

마. 청주방송

청주방송은 연간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이 12.6%이며, 공동제작을 포함할 경우 

19.6%라는 수치를 보인다. 2월과 6월은 다른 방송사와 동일하게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비

율이 낮았다. 

 

<표 4－32> 청주방송의 월별* 제작원별 방영시간 및 비율

월
방영시간(분) 비율

공동 자체 그외 총합계 공동 자체 그외

01 2,907 4,330 27,850 35,087 8.3% 12.3% 79.4%

02 1,935 2,499 30,993 35,427 5.5% 7.1% 87.5%

03 2,524 4,213 28,062 34,799 7.3% 12.1% 80.6%

04 2,676 4,257 26,723 33,656 8.0% 12.6% 79.4%

05 2,336 5,717 25,943 33,996 6.9% 16.8% 76.3%

06 1,534 3,851 32,536 37,921 4.0% 10.2% 85.8%

07 2,421 4,672 28,363 35,456 6.8% 13.2% 80.0%

08 2,380 4,796 27,260 34,436 6.9% 13.9% 79.2%

09 2,557 4,476 26,764 33,797 7.6% 13.2% 79.2%

10 2,624 5,436 26,104 34,164 7.7% 15.9% 76.4%

11 2,596 3,963 26,581 33,140 7.8% 12.0% 80.2%

12 2,726 4,348 27,190 34,264 8.0% 12.7% 79.4%

총합계 29,216 52,558 334,369 416,143 7.0% 12.6% 80.3%

요일별 시청률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은 가

운데, 토요일과 일요일의 시청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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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청주방송 요일별 제작원별 시청률 평균

요일 공동 자체 그외 평균

월 1.38 2.91 5.50 4.76 

화 0.96 3.10 5.52 4.75 

수 1.15 3.13 4.89 4.38 

목 1.50 3.43 5.56 4.81 

금 1.64 3.26 4.70 4.25 

토 1.46 3.68 6.63 5.97 

일 2.45 3.29 6.33 5.71 

평균 1.52 3.24 5.56 4.91 

4. 요약 및 제언

가. 요약

전반적으로 지역민영방송사의 자체제작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은 방송사마다 차

이는 존재하나 평균 20% 수준. 결국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비율

(69%~71%)을 준수하기 위해 나머지 부족한 비율(약 10%)은 외주와 구매 프로그램을 방영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키국 프

로그램 시청률의 70%수준으로 시청률이 집계된 반면, 공동제작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지역방송 자체/공동 제작 프로그램의 방영횟수

방송사
자체/공동제작

프로그램 수

10회 이상 방송

프로그램 수

부산방송(KNN) 160 43

대전방송  67 28

대구방송 116 34

전주방송 120 42

청주방송  8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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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제작은 크게 정규 편성 프로그램과 특별편성 프로그램

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정규편성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사별로 저녁 종합뉴스를 비롯하여 

4~5개의 보도 프로그램을 매일 방영하고, 여기에 20여개의 정보/오락 프로그램, 10여개 정

도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0회 미만의 특

별 편성 프로그램으로 주로 지역의 행사나 선거 등과 같은 공공 이벤트를 중계, 제작하고 

있었다. 

나. 정책적 제언

1) 자체제작 비율로의 전환

지역민영방송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 법의 입법취지

라면 ‘다른 한 방송사’라는 모호한 용어보다는 자체제작등과 같은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만약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로 정

책기준을 변경한다면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비율 산정의 방식인데, 현행 규정에서는 

경영 및 제작 인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상은 지역방송의 허가시점이 기준이다. 

물론 현재 지역민영방송의 재정구조상 과도한 자체제작은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현재 게류중인 미디어렙법에 따라 SBS가 독자 미디어렙으

로 독립영업을 할 경우 지역방송시장의 광고단가가 명확히 책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상

황에서 지역민영방송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민영방

송의 자체제작 비율 산정은 각 지역별 광고단가의 산정과 연동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제작과 외주제작의 자체제작 비율 포함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자체제작, 외주제작, 특수관계사 외주, 주시청시

간대 외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규제가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약 70%의 방송 프

로그램이 SBS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즉, SBS의 

프로그램이 이미 편성규제를 통해 편성되는 상황에서 다시 지역민영방송에게 동일한 규정

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지역민영방송의 자체제작 역량 강화 및 지역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제작 프로

그램에 공동제작과 외주제작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민영방송

의 자체제작 비율 설정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기존에 설정된 비율의 감소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경우 공동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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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를 통해 지역민영방송사는 기존의 편성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방법을 통해 자체제작 비율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성의 

발현과 프로그램 수급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3) 자체제작 비율의 세분화 고려

지역민영방송의 자체제작의 목적은 ‘지역성’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민영방송은 이러한 부분을 정규 편성된 보도 프로그램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일부의 교양, 오락 프로그램 및 특별 편성 프로그램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의 공동제작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나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률 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민영방송의 자체제작 비율 관리의 목적에 따라 세분

화된 비율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성 발현을 주요 목적으로 

할 경우 정규 편성된 보도 프로그램과 지역 행사 관련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역

방송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4) 지역성 제고를 위한 KBS와 MBC의 역할 강화

현재 방송법에 규정된 “다른 한 방송사”의 규정은 지역민영방송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민영방송의 시청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지역성 고양이라는 정

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KBS와 MB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역성 발현이라는 공공적 목표를 지역민영방송에만 의무를 부과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KBS와 MBC의 지역방송권역 조정 및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바, 이들 방송

사에 지역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지상파 방송의 권역이 재정리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새로운 지역방

송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주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방송협의

회 및 관련 학회, 방송사 담당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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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편성규제 관련 법령 및 고시

이 부분에서는 2010년 중 방송사업자의 편성행위와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특히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분과,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편성 관한 고시를 게재한다. 

1. 방송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63호, 2010. 6. 8,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

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3. 22, 

2006. 10. 27, 2007. 1. 26>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

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 음
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음성 ․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 ․ 숫자 ․ 도형 ․ 도표 ․이미

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 ․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

송 ․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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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 ․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

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 ․ 운영하며 전송 ․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 ․ 운영

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

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

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

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

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 ․ 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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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 ․ 배포

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

하기 위하여 유 ․ 무선 전송 ․ 선로설비를 설치 ․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 내용 ․ 분량 ․ 시각 ․ 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 ․ 교양 ․ 오락 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 ․ 교양 ․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

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 ․ 채널별 또는 방

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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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 ․ 간접적으로 필요

한 경비 ․ 물품 ․ 용역 ․ 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

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

도 ․ 논평 ․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

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

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

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

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 세대간 ․ 계층간 ․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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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 ․ 퇴
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 ․ 연령 ․ 직업 ․ 종교 ․ 신념 ․ 계층 ․ 지역 ․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

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

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 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 ․ 보급하며, 국민의 문화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

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

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중략  ----

제 5 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

성 ․ 공공성 ․ 다양성 ․ 균형성 ․ 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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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보도 ․ 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

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

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

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

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설 2006. 10. 27>

⑥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

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

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

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0. 27>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⑧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8, 2006. 10. 27, 2008. 2. 29>

⑨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27>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①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

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

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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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

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가 고시로 정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 제

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

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7. 31]

[시행일: 2010. 8. 1] 제69조의2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 ․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4. 3. 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

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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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04. 3. 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 ․ 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

와 공지사항등을 제작 ․ 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 ․ 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 ․ 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채널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 ․ 녹화채

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

2. 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5.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6. 국가기관 ․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방송으로서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

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

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설 2007. 1. 26, 2008. 2. 29>

[법률 제8301호(2007. 1. 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6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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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

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

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

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2>

③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

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

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

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

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3조 (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

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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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 시간 ․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5. 18, 2009. 7. 31>

1. 방송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

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

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

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

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

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

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26>

[2006헌마352, 2008. 11. 27, 방송법 제73조제5항(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74조 (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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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75조 (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1>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8, 2007. 7. 27, 2008. 2. 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개정 2007. 1. 26>)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

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

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

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 1. 26, 2008. 2. 29>

③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

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26>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7. 1. 26, 2008. 2. 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

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26,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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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

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 26]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

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

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

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

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

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

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

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 26]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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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

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 26]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

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 ․ 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 ․ 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 26]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

정 2008. 2. 29>

제78조 (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

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

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

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20, 2004. 3.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

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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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 ․ 고시하는 1개의 지

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 4. 20,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

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 28>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

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

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 4. 20, 

2008. 2. 29>

⑤삭제 <2007. 7. 27>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 ․ 절차 ․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4. 20, 2006. 10. 27, 2007. 7. 27>

⑦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27>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

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

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

니한다. <개정 2008. 2. 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방송의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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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

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

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⑥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

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

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

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 ․ 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 ․ 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 2. 29>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

위원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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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08. 2. 29>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 ․ 선로설비

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 ․ 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

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

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 ․ 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 ․ 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0조 (전송 ․ 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

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 ․ 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

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 ․ 선로설비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 ․ 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

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 ․ 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08. 2. 29>

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 ․ 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 ․ 개수 ․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2조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 ․
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 ․ 보존) 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

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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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7, 2009. 7.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

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 2. 29>

②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 ․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

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  중략  ----

제 5 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

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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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 ․ 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

램과 어린이 ․ 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

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③법 제69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

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

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

할 것

⑤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

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

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

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7,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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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69조 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

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

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

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

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

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

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

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

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

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

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

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 ․ 애니메이

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

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

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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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1. 영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

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

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

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④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

분의 6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

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

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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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 9. 17, 2008. 2. 29>

제5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

자는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

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를 제외하며, 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

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주제작방송프

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

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9조(방송광고) ①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

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

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7>

②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 ․ 시간 ․
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2, 2008. 12. 31, 2010. 1. 26>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 이동멀티미디

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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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 ․ 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

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

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하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을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시 또

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시보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

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

회 이내로 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위성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및 위성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

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당해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는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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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문화 ․ 예술행사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

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건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로 하되,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 고지시에 한하

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

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위성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위성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

막광고시간 및 시보광고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해당 

시간의 전체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중간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

인 방송프로그램은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은 5회 이

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은 6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로 하고, 매회

의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 ․ 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

시간에 한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 매회 광고건

수 및 매회 광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 

이내로 하되, 토막광고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 20초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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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하

며, 그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

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데이터 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 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

(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

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 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 방송채널 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 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 화면”이

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 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

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 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 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해당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

기화면을 말한다.

③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

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

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1.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

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

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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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 편성하는 광고

⑤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

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

다. <개정 2007. 8. 7>

⑥법 제73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송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7, 2008. 2.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송광고물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자체 행사 또는 그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물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물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광

고물

[2006헌마352, 2008. 11. 27,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

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

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72호

개정 2008. 12. 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방송

법｣ 제7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

은 조 제6항, ｢방송법｣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방송법｣ 제7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

제작 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 ․ 애니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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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①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

자는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강원민방, 제주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②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경인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경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③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교육방송(EBS):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

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나. 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

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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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4.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

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

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5.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②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해

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

어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

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

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④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

제작 대중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악전문 



- 159 -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

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

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

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제3조 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

제작영화 및 예술영화의 인정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제6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

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②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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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

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사유가 불분명한 재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

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입한 외국의 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

이션 ․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 애니메이션 ․대중음

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분

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을 초과

하여 편성할 수 없다. 

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채널 사용사

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4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

분의 20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

분의 28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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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

분의 28 이상 

4.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5.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텔레

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②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1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

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

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외주제작 방

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업적 공익광

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구역이 국외이거나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

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2. 제1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제10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①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

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

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②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제75조

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

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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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8-72호, 2008. 5. 19)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

성비율, 분기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  칙(제2008-13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③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는 에스비에스(SBS)를 제

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④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지상

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령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보아 해당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3호(2008. 5. 19)는 폐지한다.

부  칙(제2009-27호, 2009. 11. 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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